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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연구제목

 
재난 이후 회복력 제고를 위한 심리지원 방안 연구

Ⅱ.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와 피해 지역 공동체가 재난 이전의 일

상적 삶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재난

에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간중심의 재난 

심리지원방안을 마련하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음

Ÿ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

Ÿ 재난피해자들의 사회심리적 요구 및 심리지원의 실제를 파악

하여 심리지원 매뉴얼의 지침을 제시하고 심리지원 체계의 

방향성 제시

Ⅲ. 연구내용

◯ 회복탄력성 개념의 이해와 현대 재난 대응의 변화 파악

Ÿ 인간과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의 개념 정의

Ÿ 현대 재난 대응의 문제와 변화의 방향성 검토

Ÿ 국내외의 재난 심리지원과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강화 방안제시

◯ 국내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요구 조사

Ÿ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 삶에 대한 실태조사

Ÿ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 심리, 정서 변화 분석

Ÿ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니즈 파악 

Ÿ 재난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 재난 피해자 지원의 현황 조사

Ÿ 재해구호물자 지원 현황

Ÿ 구호물품 kit의 해외사례 분석

Ÿ 구호물품과 구호활동가의 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

◯ 재난심리지원의 매뉴얼 및 체계 파악 및 발전방향 제시

Ÿ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매뉴얼의 구성 및 운용 현황

Ÿ 대상자 및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지침

Ÿ 재난심리지원 회복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Ⅳ. 주요 연구성과

◯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요구에 따른 심리지원의 방향성 제시

◯  재난 피해자 지원의 개선과 구호활동가의 활동방향 제시

◯  재난의 유형 및 대상별 심리지원 지침 제시

◯  재난 피해자 대상 심리지원 체계의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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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반복되는 대형 참사로 인해 직접적

인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불안도가 높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의 악몽이 가시기 전에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잇따라 

같은 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대형 참

사는 생명의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피해자

와 가족을 비롯하여 목격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

2018년 지구 전 지역은 재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진, 태풍, 홍

수, 이상 고온 등으로 많은 재난 피해를 냈을 뿐 아니라 인명 손상 

또한 매우 심각하였다(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2018). 우리

나라에서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08-'17) 인명피해(사망ㆍ실종)는 15

명, 재산피해는 3,486억원(2017년도 환산 가격기준임)에 달했고 

2017년도에는 총 25회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

한 재난피해는 1,873억원에 달했다(행정안전부, 2018).

이러한 지속적인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 및 재난 피

해 생존자들이 향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

템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과거 물질 보상 중심의 재

난 관리 및 피해자 지원은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치유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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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여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간접

비용을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심

리적 불안정은 사회 갈등의 촉발요인이 되고 장기화 시킨다. 특히 

2014년 발생한 비극 세월호의 침몰사고는 피해자와 생존자 및 그

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지나

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칫 재난 충격은 곧 정신적 문제

로 인식하도록 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재난 심리는 정상인

의 정상적 반응으로서 수용하고 대응하려는 전략과 태도가 중요하

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심리지원의 효율적 방안을 고려하고 그 방

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심리지원 제공자의 일방적 시혜활동이 아닌 피

해 당사자와 해당 지역 사회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회복을 위한 활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람과 지역 공동체의 자기 회복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방안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재난 피해자의 회복효과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생활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자의적 인식과 정

서적 안정감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이 회복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피해자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초기 응급 대응 및 장기적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심리

지원 원리와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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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향하는 재난 이후 희망의 공동

체를 구성하는 과정의 중요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

다. 희망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재난 피해자 스

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재난의 경험을 자기발전의 계

기로 전환하는 외상후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재난 피해자와 피해 지역 공동체가 재난 이전의 일상적 삶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재난에 대응할 수 있

는 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간중심의 재난 심리지원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다. 즉 재난 피해자들을 도움을 받아야 할 피동적인 대

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발

전시킬 수 있는 행동의 주체로 보고, 회복력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현대 재난 대응의 문제와 변화의 방향을 확인한다.

2. 인간과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파악하고 정의한다. 

3. 재난피해자의 사회심리적 요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한다.

4. 우리나라 심리지원의 실제를 파악한다.

5. 심리지원 실무 매뉴얼의 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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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1. 연구범위와 내용

가. 회복탄력성 개념의 이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해당 학문

분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위기관리영역에

서 활용될 수 있는 의미인 회복탄력성을 이해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회복탄력

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 구성하였다.

나. 재난 경험 이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심리지원 모델 개발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한 회복탄력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한다. 심리지원은 기본적으로 재난 이

전의 일상성을 찾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재난피해자의 회

복탄력성이 발현되도록 돕는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 심리적 응급처치를 포함한 재난 시 심리지원 연구

재난 발생 당시에 응급하게 필요한 심리적 응급처리를 비롯하여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심리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팀의 심리지원 모델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

를 위해서 다양한 심리지원을 탐색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난

의 형식이 바뀌었으므로 재난관리 단계 또한 변화되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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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는 예방, 대응, 복구, 재활 및 복귀의 단계에 따라 심리

지원 사례와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현재 배포되는 재난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 매뉴얼들을 바탕으

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라. 재난피해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영향

재난은 재난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의 경험일지라도 평생 동안 

각인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행동적, 인지적 변화를 

관찰해야 장기적인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난피해자들의 변화뿐 아

니라, 본인이 느끼는 변화까지도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설문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로 재난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재난 이후

의 변화를 찾아내고자 한다.

재난 당시의 연령에 따라 재난 자체를 이해하는 폭이 다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이든 집단이든 영향을 받거나 취약한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어린이, 외국인, 여

성, 노인, 장기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 이후

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 전 단계에서 대상에 따라 

심리지원의 요구에 차이를 보이는지도 관찰해야 한다.

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안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다. 현재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난피

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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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3.2.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팀은 문헌고찰, 통계 

분석,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 선행심리지원 사례의 분석과 종

합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고찰은 최근까지 발표

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본 과제의 중심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고 조사하여 분석하였

다.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심리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을 병행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계에서 이미 

검증된 심리 검사 도구와 함께 본 연구진이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자문 검토를 거친 조사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보

다 나은 재난심리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나라에

서 이루어진 심리지원활동 및 사례를 비교 분석 검토하였다.

가. 문헌조사 연구

1) 회복탄력성에 대한 용어정리를 위한 국내외의 문헌연구 조사 

연구자 및 학문분과 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팀이 사용할 회복탄력성의 재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심리지원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연구 조사 

심리지원의 원리와 목적, 진행 실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기별 심리지원의 경향성 파악을 하고,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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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신보건 서비스를 비롯한 지원시스템 국내외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재난피해자들의 심리변화 연구 

생존자와 유가족, 생존자의 가족 등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장기적 변화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재난피해자들의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 사회적 요구변화 연구를 실시하였고 트라우마 전

문가들이 보고하는 재난피해자들의 삶의 변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재난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난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였고, 국내

외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5)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구 

국내외에서 보고한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구 및 조사하였으며, 연령별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도구와 활용

에 대한 조사와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6) 심리지원 매뉴얼 연구

심리지원 매뉴얼에 대하여 해외의 심리지원 매뉴얼들에 대한 조

사로 단계별,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각 매뉴얼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나. 실태조사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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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 

재난 피해자의 재난 이후의 개인이 느끼는 삶의 변화, 가족이 

느끼는 삶의 변화, 기관과 전문가가 느끼는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의 심리, 정서 변화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의 심리, 정서적 변화로는 스트레스, 우

울, 불안 등 심리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 심리적 

요구파악과 연령별(어린이, 성인, 노인), 대상별(장기질환자, 여성, 

외국인 등)에 따른 심리, 정서 변화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3) 잠재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니즈 파악 

잠재적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고

령자의 니즈(재난 이후에 긴급하게 지원해야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신속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독거노인의 이동을 책임질 

수 있는 청년과 연계할 방안 등을 모색 및 검토하였다. 둘째, 어린

이의 니즈 파악은 어린이의 무서움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미리 알

아두어 재난현장에서 보이는 어린이의 반응을 예견하도록 하였다. 

셋째, 장기질환자 니즈 파악은 재난 발생 시, 위급한 상황에서 미

리 갖추어두어야 할 약, 간병통로, 이동수단 등을 파악하였다.

4) 재난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난 및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에 대한 태도, ‘재난피해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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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등을 조사하였고, 둘째로 해외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외 재난피해자 지원제

도를 분석하였다.

다. 사례조사 연구

1) 국내외의 심리지원 사례 연구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심리지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난에 따른 심리지원의 사례와 연령에 따른 심리지원 사례를 조사하였다.

2) 국내외 심리지원 매뉴얼 분석 

심리지원 매뉴얼의 분석을 위하여 국내의 심리지원 매뉴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의 심리지원 매뉴얼 배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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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대 재난 대응의 변화

2.1 재난의 사회적·심리적 문제

재난이란 뜻밖의 불행한 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서는 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유엔재해기구

(UNDP)·유엔지역개발센터(UNCRD)에 따르면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

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

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에 일

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

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이다. 일상적으로 ‘재난’은 

큰 불행이 광범위한 손해나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지만, 이 용어의 정의는 40여개 이상으로 다양하다. 의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서는 재난을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대처(극복) 

능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파괴’로 정의한다. 한편, 재난의 정의는 

사건 자체에 의해 내려질 수도 있고, 그 사건의 결과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도 있다. 보통 재난이라는 용어는 빠른 파괴적 변화(예: 

열차사고)를 지칭하지만, 더 느리게 진행되고 더 오랫동안 영향력

이 지속되는 재난(예: 홍수나 가뭄)도 재난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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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사망률,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 집·가

족·이웃·지역사회로부터 파괴되고 이탈되는 규모, 재난이 지역사

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가 파괴되거나 돌이킬 수 없이 손상을 

입는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규정한다. 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

의들과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난은 현재의 사회 구조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대처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폐해로부터 야기된 많은 

어려움은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위협하고, 사태를 판단하고 올바르

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2) 재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재난의 충

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되며, 사람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리적 역량을 키우고,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과 능력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3) 재난의 개념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문화적 현상에 따라서 변

천되어 왔다. 반복적인 가뭄이나 산불 등의 재해를 오랫동안 

극복해 온 호주는 그 지역의 특징적 재난에 의한 하위문화를 

창출해냈나. 이는 재난이 정신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적응 능

력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반응 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4)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비극적이고 참혹한 재난이 더 자

주 발생하고 문제 상황을 야기하기 때문에 소외지역 재난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중요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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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재난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변화

사회와 개인 모두는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재난 후에 생

존자들은 감정적 어려움의 징후를 보이며, 이들 징후 중 대다수는 

일시적이고 비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회복력은 

재난 후에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결과이다. 충격적인 사건의 결

과는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도 한다. 재난은 공

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고, 개인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해 주기도 하는데, 이처럼 재난으로 인해 유발된 긍정적인 양상들

을 ‘외상 후의 성장’이라고 한다.

가. 개인

재난의 정신심리학적 압박감은 생존자와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은 복잡한 감정, 생각, 행

동 등으로 정의되는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

아래 표는 재난 후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

들이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영향과 신체적인 영향, 인지적 영향, 대

인관계에서의 영향 등의 징후들이 포함된다. 

충격, 놀람, 무기력, 혼란의 감정과 행동과 같은 재난 초기의 반

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된다. 90% 이상의 성인이 재난에 노

출된 후에 중요한 정신 건강의 혼란을 경험하지 않으며, 12~24개월 

내로 심리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소수의 생존자들은 스트레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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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지속되며, 인적재난 후에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 충격은 재난 후 오랫동안 지속되며, 여러 가지 정

신적 질환을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와 신체적 변화를 가져온다. 

감정적 영향

·충격

·노여움, 화

·걱정, 공포

·절망

·슬픔

·죄의식 (살아남은 것에 대한)

·테러

·성급함

·감정적인 마비

·무력함, 자제력 상실

·무의미한 느낌

·일상의 즐거움을 상실함

신체적 영향

·피로

·불면증

·수면장애

·극도의 흥분

·신체의 병

·두통

·위장의 ‘문제’

·식욕저하

·성욕 저하/상승

·깜짝 놀라는 반응

인지적 영향

·집중력 손상

·의사결정 능력 상실

·기억 장애

·불신

·혼란

·시간 감각의 왜곡

·자존감 저하

·사고력 저하

·자기 비난

·생각과 기억의 방해

·걱정

·의식분열 (꿈을 꾸는 듯 하거나 멍한 상태)

대인관계의 영향

·소외감

·사회적 퇴출

·갈등 증가

·근무 능력 장애

·학업 장애

·사교적 행동 저하

표 2.1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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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반응 연구의 주안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인

식이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유일한 재난 반응은 아니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약물 남용, 불안 장애, 조절 장애 

등이 재난 후에 따르는 징후들이며, 심리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심

리적인 반응도 중요한 재난 후의 반응에 포함된다. 

·심한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함

·개괄적인 불안 장애

·약물 남용

·조절 장애

·사별의 혼란

·가정 폭력 

·어린이나 배우자 학대

·머리 부상, 독성 물질 노출, 전염병, 탈수증에 

의한 신체 기관의 장애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요소 

표 2.2 재난에 대한 정신적 반응

나. 연령에 따른 반응

재난 반응은 다음과 같이 행동, 신체, 감정 등에 있어 연령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표 2.3 재난에 대한 연령에 따른 반응

1세 ~ 5세 

행동 증상 

·야뇨증, 엄지손가락 빠는 버릇, 

부모에게 의존하는 버릇 재발

·어둠에 대한 두려움

·혼자 자는 걸 피함

감정 증상

·걱정

·두려움

·성급함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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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 11세 

행동 증상

·학업 성적이 떨어짐

·집과 학교에서 공격적인 행동 보임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함

·우는 소리를 하거나 매달리거나 어린 

아이처럼 행동함

·부모의 관심에 대한 어린 형제와의 

경쟁심 증가

신체 증상

·식욕 변화

·두통

·복통

·수면 장애와 악몽

감정 증상

·학교 기피

·친구와 친숙한 활동에서 회피

·분노 폭발

·재난과 안전에 강박적으로 몰두

·잦은 울음

신체 증상 

·식욕 저하

·복통

·메스꺼움

·수면 장애, 악몽

·언어 장애

·틱 증후군 Tics

·슬픔

·허탈감

12세 ~ 18세 

행동 증상

·학업 성적이 떨어짐

·집과 학교에서의 반항

·이전의 책임감 있는 행동 쇠퇴

·흥분, 에너지 수준 및 감정의 감소 

·직무태만 행위

·사회적 퇴행

감정 증상

·또래 사회 활동,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상실

·슬픔과 우울증

·권위에 저항

·무력감

신체 증상

·식욕 변화

·두통

·위장 장애

·피부 발진

·경미한 통증과 고통 호소

·수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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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행동 증상

·수면 장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피함

·지나친 활동 수준

·쉽게 눈물을 보임

·가족과의 갈등 증가

·두려움 증가

·고립, 퇴화 

신체 증상

·피로, 기진맥진

·위장 장애

·식욕 변화

·신체 불평

·만성 건강상태의 악화

감정 증상

·우울증, 슬픔

·화를 잘 냄, 분노

·걱정, 두려움

·절망, 자포자기

·죄를 지음, 자기 회의

·기분의 두드러진 변화(조울증)

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ASD, Acute Stress Disorder)

외상 후 장애 직후에는 대개 구체적인 스트레스 징후가 발생하

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측할 수 있다. 급성 스트레

노인 

행동 증상

·퇴화와 고립

·집에 남겨지는 걸 꺼림

·운동성 제한

·적응 문제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

신체 증상

·만성 건강상태 악화

·수면 장애

·기억 장애

·저·고체온증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음

·신체적, 감각의 제한, 회복 장애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

감정 증상

·우울증

·손실에 대한 절망

·무감정

·혼란, 혼미

·의심

·흥분, 분노

·익숙치 않은 환경에 대한 걱정

·구호품을 받는 것에 대한 당혹감



- 17 -

스 장애는 개념적으로 PTSD와 유사하며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난

다. 재난 발생 후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에 대한 연구

를 보면 ASD가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하며, PTSD 이후에 나타난다. 

따라서 ASD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재난 후에 발생하는 일반적 반응

은 아니며, 대부분은 형식적인 개입 없이 회복될 수 있다. PTSD의 징

후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몇 개월 후 회복이 가능하다. PTSD는 

재난 후에 가장 일반적으로 연구된 진단 방법일 것이다. 외상 후 최

소한 한 달 가량 증상이 나타나야 하며, 사건 직후에 증상이 나타나

거나 연기 될 수도 있다. 침윤적 기억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증

상이며, 과장되게 깜짝 놀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심한 PTSD를 동반하

는 극도의 자극 반응은 즉각적이거나 몇 시간 안으로 나타난다. 

표 2.4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재경험 회피 과각성

·충격, 놀람

·위축, 감정적 마비, 

·걱정, 공포, 절망감

·성급함

·자제력 상실

·노여움, 화

·살아있다는 죄의식

·슬픔, 무력감, 소외감

·무의미한 느낌

·즐거움의 상실

·집중력 저하

·의사결정 능력 손상

·시간 감각의 왜곡

·혼란

·기억장애

·멍한 상태

·자존감 저하

·자기 비난

·업무나 학업 능력 저하

·극도의 흥분

·피로

·수면장애

·두통

·식욕 저하

·소화기능 장애

·성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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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진행 과정에서는 습관적이고 자학적인 행동, 정신 이상적 

파괴, 심한 자기 회의, 심한 공포와 과대망상, 과도한 복종, 친교의 

공포, 우울증, 무기력함과 절망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외상 후 스

트레스 반응은 충격의 재경험, 극도로 흥분된 상태가 지속되는 과

각성, 꿈과 현실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해리, 기억 장애가 나타나는 

회피 등이 대표적이다.

마 우울 (depression)

죽음과 상실 경험의 외상성 본질은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재난 후 일주일 내의 높은 수준의 강요와 

회피,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은 사

람, 가장 오래된 공동체의 일원, 우울 증세가 더 심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전의 우울함과 상처 받은 경험은 더 큰 위

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손실이 나타난다. 

- 재난 피해 후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의료비의 상승

- 직접적인 의료비 외에도 상담과 치료를 위하여 병원이나 상담

소를 방문하는 시간적 손실로 인한 간접비용의 발생

- 개인의 결근, 사회생활 기피, 생산성 및 삶의 질 저하 등 간접적 손실

- 실직으로 인한 간접 손실

-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간접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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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속한 가족과 친구, 직장 및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 자살 등 조기 사망으로 인한 인구 손실

-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구조대원 등에 이르기까지 재난충격 

후유증이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확대

- 가족 해체로 인한 사회간접비용 발생

- 재난피해자 및 잠재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신 조장

- 노인, 빈곤층, 실업자, 농·어민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이 

자원배분, 조직방식, 정보에의 접근성 등의 불평등으로 인하

여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갈등 초래

-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사회·심리적 

병리현상으로 확산되며 이에 따라 사회 간접비용이 발생

- 심리적 지원 대상자 급증으로 인하여 관계 부서와 직원 및 지

원자, 상담자의 피로 누적 

2.2 국내·외 재난심리지원의 방향성

지진, 해일 등의 재해 및 태풍 등에 의한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

우 피해 지역에서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에 의한 재해 지원 활동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지역 커뮤니티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 자

원봉사활동에 큰 기대가 모아지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이 피해 지역

의 주민과 재해 지원활동 유관기관에 부담이나 폐가 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각자가 자신의 행동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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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재난현장 활동가의 피해

지 지원활동에서의 마음가짐, 태도 등에 대한 유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1 국내

현재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2018)에 따라 재난

발생 초기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심리

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회복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재난 발생시 재난 경험자

와 초기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후 스트

레스장애 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현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대한적십자사, 대학,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으로 구성

되어 이는 개인 중심적이고 비전담 조직으로의 운영으로 시·도별

로 센터 운영주체가 다양하여 지역별로 역량 및 서비스의 질적 수

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현행 시스템의 구

축은 법정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로 운영 주체가 일원화되

어 재난 발생 초기에 구호활동과 심리회복지원활동의 연계가 가능

하다. 이는 기관 중심, 전담 조직화가 가능하도록 변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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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체계1)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

신적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사회

적 불신이 확산되어 방치할 경우 심리적 병리현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지원대상

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 현장에

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다. 재난의 유

형, 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서비스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 재난심리회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여 기본적

인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운영은 시·도 단위 재난심리회복지원센

터를 통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가 담당한다. 

대피소의 운영의 예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넉넉한 가족 단위 

독립 공간 마련, 전국재해구호협회 보유 대피소 칸막이, 대한적십

자사 보유 이동형 쉘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

1) 자료: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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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심리회복지원으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실시, 이재민의 사소

한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는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을 위한 

활동이 있다. 또한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불편사항에 대

한 포괄적 상담 실시, 2차 피해 증상 발견시 의료기관 조기 치료를 

연계 지원한다. 대피생활 장기화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의 연계 활동도 지원한다. 

2.2.2 일본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해 자원봉사자 마음가짐 및 자

원봉사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매뉴얼 등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1) 자급자족의 원칙

(2) 상황 파악 및 연락 및 연계

(3) 피해자의 의사 존중

(4) 약속 및 프라이버시 보호

(5) 무리하지 않는 활동

(6) 건강관리

(7) 보험 가입 

가.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재난봉사활동 시의 유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각 시정

촌, 도도부현, 지정도시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의 전국 중앙 조직으로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와의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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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복지 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복지관계자와 연락 조정, 활동 지

원,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고령자 및 장애

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지원을 시정촌 단위의 조직에서 중

점적으로 실시한다.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평소에도 자원봉사나 시민활동의 추진

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의 재해자원봉사센터를 개설 및 운영하여 자

원봉사자의 접수 및 조정, 업무 매칭, 피해지역의 지원과 니즈 파

악 및 정리, 행정에 대한 지원 요청 등 초기의 종합적인 피해자 지

원을 실시한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서는 전국에 약 200개의 재

해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였고 약150만 명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

원하였다. 또한 생활지원상담원 파견을 통한 생활지원, 상담활동 

지원 및 지속적인 배치를 통해 실태파악 및 과제, 개선방안에 관한 

정리를 실시하였다. 재해 자원봉사센터를 개설 및 운영하는 사회복

지협의회에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재해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재해 자원봉사 활동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다.

나. 재난 자원봉사 활동 유의사항 매뉴얼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의 재난 자원봉

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은 매뉴얼2)

을 통해 안내하였다. 

2) 社会福祉協議会, 災害時のボランティア活動の注意事項（全社協作成平成28年4月20日）
http://www.akitakenshakyo.or.jp/pcms/uploads_dir/editor/doc/volunteer
/saigaiji%20volunteeractivity%20tyuuijik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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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 자원봉사 활동의 유의 사항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작성 2016년 4월 20일)

1. 재해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책

임하에 피해 지역에서의 활동에 참여·행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피해 지역의 정보

를 수집하여 현지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

다. 가족의 이해도 중요하므로 재해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일정,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3. 재해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현지에 설치되어있

는 재해 자원봉사센터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재해 자원봉사센터의 연락

처는 구마모토현3) 사회복지협의회, 구마모토시 사회복지협의회, 오

이타현 사회복지협의회 및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지역에서 활동할 때, 교통수단의 확보 및 숙소 (호텔 등, 

차안 숙박, 텐트·침낭)는 자원봉사자 자신이 사전에 피해 지역의 상

황을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물, 음식, 기타 개인적인 준비품은 

자원봉사자 자신이 준비하고 휴대하여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

을 시작하십시오. 이에 대한 비용은 자원봉사자 자기 부담입니다.

5. 재해지에서의 활동은 피해 시정촌4)의 상황이나 라이프라인(전

기, 수도, 가스, 도로 등)의 피해 상황, 지리적 환경과 기후 등의 영

향을 받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작업복 (긴 소매, 긴 바지), 목장갑·

가죽 장갑, 안전화 (못 등 부상 방지), 우비 (비옷 등), 방한복 (손난

로), 방진 마스크, 모자·헬멧, 실내용 신발, 수건, 휴대전화 등 자원

봉사자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6. 또한 피해 지역에서의 활동은 예측할 수없는 돌발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활동은 컨디션을 악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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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얼 내의 방재자원봉사 활동 태도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 발생 직후부터 대피소나 이

재민 주택, 구호물자 집적소, 방재 자원봉사자의 수용거점 등 다양

3) 현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도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의 선출직 수장을 갖는 시군구에 해당한다.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해 자원봉사자 자신이 관리해야하는 것

을 이해하고 참여하십시오. 컨디션이 나쁘면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피해 지역에 도착한 후에는 반드시 재해 자원봉사센터를 방문

하여 자원봉사 활동 등록(신분증)을 해야 합니다(고교생 이하의 참여

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피해 지역의 현과 시정촌 재해 자원봉사센터, 병원, 소방· 경

찰 등의 긴급 연락처·연락망을 반드시 확인하고, 활동 내용을 확인, 

지리와 기후 등 주변 환경을 파악한 상태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9. 피해 지역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과 개인 정보 보호에 충

분히 배려하고 매너있는 행동과 말투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10. 재해지에서는 반드시 재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코디네

이터 등 현지 수용 기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합니다. 단독 행동은 피

하십시오.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1.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활동을 수행하십시오. 휴식에 유의

합시다. 무리한 활동은 뜻밖의 사고로 이어져 오히려 피해 지역 사

람들의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12. 사전 준비로 지진으로 인한 사고나 부상을 보장하는 「천재 

유형의 자원봉사자활동 보험」에 가입합시다. 최대한 출발지에서 가

입을 하여 재해지에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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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서 다양한 니즈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 및 그룹이 자주

적으로 각각의 장소에서 개별적인 니즈에 대응하는 자원봉사활동

의 참여가 예상된다. 

홋카이도에서는 1999년 3월에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을 책정

하였고 2018년 4월에 최종 갱신하였다. 본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

얼은 1) 방재자원봉사의 활동내용과 2) 방재자원봉사활동의 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홋카이도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일반적인 시

민도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일본 내의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

한 내용의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을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고 있다.

1) 방재 자원봉사활동의 활동상의 유의점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얼 내의 마음가짐 및 활동, 커뮤니케이션 

상의 유의점 중,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작성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

는 내용을 설명한다.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마음가짐(활동상 태도) 

(최종갱신: 2018년 4월 5일)

1. 피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배려

가족이나 친척을 잃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넘치는 의욕이 상

처를 주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2. 안전상의 배려

가구 반출 등, 위험한 활동도 있습니다. 무리가 될 때에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 “뭔가 할까요?”보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을 알고 계십니까?”

상대의 자존심 및 노력하려는 의지를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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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해 자원봉사활동 시의 스트레스 

재해 현장에서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재난 지원활동을 

하는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도 피해 상황을 눈앞에 보고, 피해자의 

체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일본 적십

리하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4. 자원봉사자 돈으로 사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구매 대행까지!

“○○을 사주세요”라는 요청은 “구매 대행”의 의미입니다. 자원

봉사자의 돈으로 사서는 안 됩니다. 

5. 언론에 대한 대응

취재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지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취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6.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스텝에게 

보고하고 인계를 합니다. 

7. “개인물품”은 항상 몸에

개인물품은 재해 자원봉사센터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이 휴

대하도록 합니다. 

8. “도둑”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임의질문을 받았을 때

완장과 명찰 제시 또는 재해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해서 신원을 확인 

하도록 합니다. 

9. 집에 갈 때까지가 “자원 봉사자”

자원봉사활동을 마친 자원봉사자가 관광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돌아가는 길과 대중교통 속에 피해 지역의 주민분들이 계시다

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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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5), 동경도 복지보건국6) 등이 제공하는 스트레스 체크 시트와 

스트레스 대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日本赤十字社, “災害時のこころのケア”, 2004年
6) 東京都福祉保健局, “災害時の「こころのケア」の手引き”, 2008年 

스트레스 체크 시트

활동 중 및 활동 종료 후에 체크해 보세요.

 

□ 현장의 광경이 갑자기 눈에 선하다

□ 눈물이 자주난다.

□ 수면 리듬이 깨진다.

□ 흥분 및 계속 긴장하고 있다.

□ 악몽을 본다. 도중에 깨어난다.

□ 짜증나고 신경질적으로 된다.

□ 식욕 부진, 위 상태가 좋지 않다.

□ 자신이 위대한 것처럼 생각된다.

□ 나른함, 강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 동료와 리더를 신뢰할 수 없다.

□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된다.

□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진다.

□ 강한 무력감과 억울함을 느낀다.

□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진다.

□ 강한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낀다.

□ 휴식을 취하는 것에 위축과 미안함을 느낀다.



- 29 -

마. 일본사례에서 보는 활동 유의사항에 대한 시사점

거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지역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재난지원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들이 집결한다. 그러나 지원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모든 자원이 제약되고 한정적인 

피해 지역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이다. 방재 현장 투입 인원은 

피해 지역의 정보 수집과 소지품의 준비 등 피해 지역에 부담을 

주지 않는 준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가해야 한다. 또한 구조 등

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재난 자원봉사활동 인원은 스스로 위험

스트레스 대처법

1) 활동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한다.

2) 스트레스의 징후가 나타나면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3)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

4) 식사와 휴식을 자주 취한다. 술과 담배는 삼가한다.

5) 주위의 제약과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리를 하지 않는다.

6) 혼자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고 동료와 얘기해 가면서 협력하

여 활동한다.

7) 때때로 업무에서 벗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기분전환을 한다.

8)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한다.

9)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성장을 칭찬한다.

10)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리더나 책임자에게 반드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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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에서의 활동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 활동에 있어서 그 중심은 피해지의 주민이고 방재자원봉사

활동 인원은 피해자를 서포트하는 존재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에 대한 배려”이다. 피해 지역의 환경과 피해자의 입장은 천차만

별이다. 배려심 없이 내뱉는 조심성 없는 발언, 자신의 경험에 의

한 판단을 강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배려하는 지원

활동이 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진, 태풍 등의 거대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방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기완결이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부터 조금씩 정립되어 지금은 상식화가 되었지만 피해지역 내의 

활동 중 자기관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무리하는 부분이 많아 2018

년 여름 서일본 수해 때에는 토사로 인한 호흡기관 및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등 자원봉사자의 건강관리가 문제가 

되었다. 활동 중 심신의 건강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몸의 상

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조기에 활동을 종료할 수 있

는 용기도 중요하다. 특히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대처에 있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

결해 나가는 것이 2차적인 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3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 강화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

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다. 인간은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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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힘을 회복탄력성

이라 말한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며, 마음의 근력과 같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회복탄력성의 크

기는 천차만별이며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를 강화시킬 

수 있다(김주환, 2011). 재난의 경우 체계적 예방과 대비, 대응, 복

구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삶의 터전과 의욕

을 파괴시키는 요인으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기 까지 많은 어려

움이 야기된다. 따라서 피해당사자의 자구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주

위의 도움으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에서는 재난 대응시 모든 

부문에서 지역사회 동원과 책임의식 및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활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최소 대

응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동원 및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 및 재난에 대한 

대응은 현지 정부의 지원구조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러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신속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동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지역사회 내부 및 외부에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그들의 미래

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의사결정·행동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자하는 노력을 말한다. 집단, 가족, 친척, 동료, 이웃 등

의 참여가 강해질수록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 더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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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재건

에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단계에서 구호 및 

지원활동은 참여를 지지하게 되고, 피해 당사자들은 기존의 자조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표 2.5 지역사회 동원의 주요 단계7)

재난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니즈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경쟁하는 다수의 하위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지원에 대한 분쟁 양식의 이해

7) 자료: Donahue and Williamson (1999), Community Mobilization to 
Mitigate the Impacts of HIV/AIDS, Displaced Children and Orphans 
Fund

단계 내용

지역사회 구성원은 공통적인 우려

사항이 있고, 함께 노력할 경우 

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지지

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인식을 통해 책임감과 책임 의식 고양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해결하기 위해 무

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식 형성

내부 지역사회 자원과 지식, 개별 기술·

재능의 파악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이미 하고 있는가?

소유한 자원은 무엇인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순위 사안에 대한 파악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활동 계획·관리
가용한 자원 및 활동은 무엇인가?

행동의 효과성 유지·강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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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제공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

다.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난의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치게 다양한 하위 수준

의 재난 지원활동을 지양하고,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

소의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표 2.6 지역사회 동원 및 지원의 주요 조치

1. 지역사회를 동원하기 위한 노력의 조정

2. 정치적·사회적·안보 환경에 대한 초기 실행

3. 다양한 주요 정보원, 공식·비공식 단체와의 대화

4. 소외 계층의 참여 독려

5. 안전하고 충분한 공간의 조기 확보 및 계획 수립에 대한 토론, 정보 보급 지원 

채널 마련

6. 지역사회 동원 과정 촉진

둘째, 지역사회 자조 및 사회적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재난에 있어서 심리적·사회적 지원 및 대응

과 회복을 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집단은 어려울 때 심리·사회적 지원을 돕는 조력자가 있다. 이들

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조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식·비공식적 구조로 현장에

서 즉각적인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문화적으

로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적합한 커뮤니티 대응 역량을 마련하게 

된다. 이때 외부 지원 기관들의 역할은 직접적인 활동 및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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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지원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표 2.7 지역사회 자조 및 사회적 지원 촉진의 주요 조치

1. 현지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의 파악

2. 참여형 방법을 통한 지역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행동을 파악하는 

과정 촉진

3. 재난 피해자를 위한 가족·지역사회 지원 증진 계획을 지원

4. 지역사회 자체의 실행 계획 지원 외의 부가적 활동 독려·지원

5. 필요시, 단기적인 참여형 교육 세션 및 후속 지원 제공

  - 현지 지원 체계가 특정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취약할 경우

6. 지역사회 내 취약집단과 소외집단을 대변하고 옹호

셋째, 지역사회 공동의 문화적·영적·종교적 치유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집단적으

로 문화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외부 지원 기관은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개인적 증상 및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가족 또는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고통과 관련

한 접근도 필요하다. 사망자의 발견 및 실종, 미수습 등으로 인한 

고통 및 이후 절차에 관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

문에 지역사회의 종교 및 문화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죽음에

서 비롯된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생존자의 치유를 위한 

의식적인 접근은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치유의 접근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재난에 대한 고통을 장기화하

고 잠재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종교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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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활동가의 협력은 재난의 심리적·사회적 지원에서 필수적이

라고 볼 수 있다. 

표 2.8 지역사회 치유를 위한 주요 조치

1. 현지 문화적·종교적 지도자 및 안내자를 확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 방

식의 견해를 청취

2. 윤리적 민감성을 고려

3. 문화적·종교적·영적 지원 및 극복 메커니즘의 이해

4. 수집된 정보를 지원 기관 및 활동가들과 공유

5. 적합한 치유 활동 실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

넷째, 아동 및 보호자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사람

의 인생에서 아동기(0~8세)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감

정,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재난으로 인한 상실감, 가족 및 지인의 사망·부상은 정상적인 발

달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한 발달에 치

명적이게 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자 및 부모, 아동이 의료서비

스의 부족, 불충분한 영양, 보호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보호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경우 이들은 부정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

으며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

한 성인이 된 그들이 유사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반복하게 되어 지역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

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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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역사회 아동 및 보호자를 위한 주요 조치

1. 아동이 부모, 가족, 보호자와 함께 있도록 지원

  - 이산 방지 조치 필요

  - 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아동과 부모의 분리 상황 시)

  - 대안적 보육 형태 제공

2. 신생아 보호를 위한 가족 및 보호자 교육 실시

  - 임신 및 수유 여성을 위한 보완적 식량 배급을 우선 순위로 설정

  - 모유 수유를 권장하되,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지원

  - 아기 체온 유지, 목욕 연기 및 위생에 대한 상담

3. 놀이, 양육 돌봄 및 사회적 지원

  - 현지에 적합한 활동적 놀이, 자극 사회화를 위한 기회 제공

  - 안전한 공간에서 비공식적 부모 모임 활동 마련

4. 양육자에 대한 돌봄

  - 보호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고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

야기 하지 않도록 조언

  - 부모와 보호자들이 위기 시 아동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이해토록 교육 실시

  - 부모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재난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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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요구조사

3.1 심리적 니즈

3.1.1 피해자의 심리적 니즈

재난피해자 및 잠재피해자의 재난에 대한 심리적 니즈를 파악하

기 위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

사대상자 수는 봉화군 100명, 평창군 300명, 태안군 200명, 제주도 

1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조사비용문제와 현지상황(이주, 응답 거부 

등)에 따른 오류율 증가로 인해 샘플 수가 줄어들어 봉화군 72명, 

평창군 341명, 태안군 175명, 제주도 100명을 조사하였다. 전문가와 

조사원이 직접 재난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심

리적 측면으로는 우울, 사건충격, 불안상태 등을 주로 조사하였고 

사회경제적 측면으로는 일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직업상태, 

고용상태, 주거상태, 자산상태, 소득과 지출상태, 재난피해액, 사회

적 지위평가, 건강, 가족관계, 이웃관계, 이주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심리 상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개 지역

의 조사응답자 수는 495명이다. 합계를 할 때 의도적으로 결측치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합계 값이 문항마다 다를 수 있다. 비율이나 평

균은 결측치를 제거한 합계에 의거해 산출한 것이다. 

- 38 -

가. 조사지역의 심리상태 평균

평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과 대비해 사건충격지수가 높은 

지역은 태안군과 봉화군으로서 평창군과 제주도에 비해 비교적 사

건이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곳이다. 우울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도와 태안군이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잦은 제주

도나 삶의 터전이 붕괴되다시피 한 인적 재난지역인 태안군의 경

우와 달리 일부 지역에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봉화군의 경우 우

울 지수 평균이 보통에 가까웠다. 한편, 불안지수는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는 태안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불확실성과 생활 터전의 붕괴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때문으로 추측된다. 재난이 발생한 지 비교적 오래되었고 자연재해

를 겪은 평창군의 경우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구분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

사례 수
평균 평균 평균

지역

태안 41.2 17.6 18.6 175

봉화 36.5 13.8 15.3 72

평창 24.6 15.0 13.8 148

제주 28.8 20.4 16.3 100

TOTAL 33.1 16.8 16.2 495

표. 3.1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심리상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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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심리상태 평균

나. 성별/지역별 재난심리 상태

성별을 알 수 있는 응답자는 총 493명이다. 남성이 전체의 약 

45.4%, 여성이 약 54.6%를 차지한다. 전체적인 평균을 보았을 때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 모두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일반적 믿

음과 상당부분 합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평창군의 경우 남성이 아주 조금 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는데 그 정확한 원인을 이번 조사에서 파악하기는 힘

들다. 본 조사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에 부합한 

설문지를 만들어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평창군의 경

우 남성과 여성간의 사건충격지수(남 25.97 : 여 23.00)와 우울지수

(남 49.66 : 여 50.34)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재난이 남녀 성별에 따라 심리상태에 어느 정도 다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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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창군의 이번 결과가 지속적인 것인지 일회적인 것

인지, 특별한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야 할 것이다.

구분 N 비율 평균

사건충격지수

남 224 45.44 31.26

여 269 54.56 34.54

합계 493 100 33.05

우울지수

남 224 45.44 15.21

여 269 54.56 18.06

합계 493 100 16.77

불안지수

남 224 45.44 14.25

여 269 54.56 17.70

합계 493 100 16.13

표 3.2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성별에 따른 심리충격

 

다. 연령과 재난심리 상태

전체적으로 60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80세 미만의 연령

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 모두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인이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일

반적 주장과 합치하는 결과이다. 고령과 재난심리상태간에 어느 정

도 일관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고령층이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단, 우울의 경우에는 20세 이상~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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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약간 우울한 상태)라는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런데 이

것을 당장 확대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울은 그 유발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해당 표본수가 22

개 밖에 되지 않아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번 연구 결과만 가지고 재난지역의 20~30세 연령층에서 우울지수

가 가장 높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해석해서는 곤란하

다. 지금은 우울지수가 높은 개별 사례를 따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별로 봤을 때 태안의 20~30세 연령층

(22명 중 태안 거주자는 5명)이 다른 지역의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우울지수를 보였다. 이는 바다오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완

전한 복구가 어렵고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존재하며 이후

에도 삶의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가족수/학력과 재난심리 상태

구분
사건충격지수

평균(표준편차)

우울지수

평균(표준편차)

불안지수

평균(표준편차)
N

20세미만 26.00(20.36) 11.00(10.30) 9.60(9.07) 5

20~30세 33.14(19.64) 18.59(12.52) 17.00(18.22) 22

30~40세 26.66(15.72) 14.69(8.19) 10.76(9.48) 29

40~50세 25.36(18.00) 15.99(8.84) 12.90(11.85) 77

50~60세 32.28(21.39) 17.54(10.16) 16.33(13.44) 98

60~70세 37.01(22.22) 16.70(10.79) 17.37(15.44) 126

70~80세 36.49(36.49) 17.78(10.63) 18.58(14.20) 119

80세이상 32.18(23.94) 13.24(8.00) 15.18(13.93) 17

합계 33.06(21.13) 16.81(10.21) 16.20(14.05) 493

표 3.3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연령에 따른 심리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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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와 재난심리상태는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가족수

가 적은 경우(1명이나 2명) 대체로 가족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에 

비해 우울지수와 불안지수가 좀 더 높았다. 혼자 사는 가구에서 재

난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평균보다 더 높긴 했으나 가족

수가 많은 가구에서도 우울지수와 불안지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기

도 하였다.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줄어들 때 어떤 일관된 경향을 보

이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울감은 혼자인 경우 더 많이 

느끼지만 재난과 연관된 우울에 가족수 자체가 큰 변인으로 보이

지는 않았다.

학력 역시 재난심리상태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학

력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일부 계층에서 사건충격지수가 높은 

사례도 있으나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무학이나 초

졸이하의 저학력층에서 재난심리충격이 좀 더 큰 것은 분명하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재난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자원(특히 소득) 

획득 기회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학력과 소득이 깊은 상관관계가 

가족수
사건충격지수

평균(표준편차)

우울지수

평균(표준편차)

불안지수

평균(표준편차)
N

1명 36.24(23.23) 19.25(11.19) 18.76(15.38) 89

2명 33.36(20.54) 15.33(9.67) 15.30(13.33) 196

3명 31.12(20.00) 16.57(10.65) 16.07(13.68) 81

4명 31.40(20.43) 16.54(9.36) 15.06(13.93) 70

5명이상 32.27(22.49) 19.33(9.60) 17.07(14.95) 55

합계 33.11(21.16) 16.87(10.17) 16.22(14.05) 491

표 3.4 기초조사 4개 지역의 가족수에 따른 심리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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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마. 혼인상태와 재난심리  

재난직전과 직후 혼인관계의 빈도에 큰 변화는 없었다. 미혼이

나 온전한 혼인 상태(동거)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혼, 사별의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에게서 사건충격이나 우울지수 및 불안지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부부나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상대적

으로 덜 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혼자 남아 재난의 아픔을 치유해

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구분
사건충격지수

평균(표준편차)

우울지수

평균(표준편차)

불안지수

평균(표준편차)
N

무학 38.63(22.93) 18.15(9.54) 18.95(14.23) 100

서당 19.00(30.35) 10.00(10.54) 16.67(17.56) 3

초등중퇴 29.79(19.03) 16.147(9.62) 16.12(13.96) 42

초졸 35.10(21.02) 15.65(11.02) 16.16(13.83) 138

중중퇴 46.11(30.21) 23.44(9.85) 21.78(18.03) 9

중졸 28.44(23.28) 14.98(9.92) 13.51(14.92) 45

고중퇴 32.15(21.15) 21.69(13.17) 17.23(18.25) 13

고졸 29.71(18.28) 17.57(10.19) 16.12(13.42) 92

전문중퇴 27.50(17.68) 4.00(4.24) .50(.71) 2

전문졸 26.62(16.52) 19.33(8.46) 13.00(12.84) 21

4년제중퇴 42.00(-) 10.00(-) 6.00(-) 1

4년제졸 24.29(16.18) 14.10(7.50) 9.10(8.95) 21

대학원이상 44.33(27.54) 21.67(8.02) 25.33(20.98) 3

합계 32.98(21.21) 16.84(10.23) 16.14(14.08) 490

표 3.5 기초조사 4개 지역의 학력에 따른 심리충격

- 44 -

지역별로 볼 때 동거와 다른 형태간에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일관된 차이는 없었다. 

구분
사건충격지수

평균(표준편차)

우울지수

평균(표준편차)

불안지수

평균(표준편차)
N

동거 32.35(20.07) 15.75(9.49) 15.21(13.13) 341

일시적 별거 42.27(19.82) 18.45(7.33) 21.00(14.71) 11

별거 10.00(2.00) 21.00(13.75) 16.67(24.54) 3

이혼 34.29(30.48) 23.14(9.56) 23.86(19.09) 7

사별 37.70(24.83) 19.48(12.07) 19.92(16.02) 89

미혼 27.33(18.26) 18.02(10.69) 13.10(13.79) 40

합계 33.02(21.17) 16.81(10.18) 16.16(14.06) 491

표 3.6 기초조사 4개 지역의 혼인상태에 따른 심리충격

바. 직업과 재난심리  

재난을 겪으면 구직회피자와 실업자가 증가한다. 이는 재난이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소득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하는가 안(못)하고 있는

가는 재난심리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

자의 경우 재난충격,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재난복구에 있어 구직지원을 비롯한 실업대책 같은 경제적 

측면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창군에서는 실업자와 무급종사자의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모두 임금근로자나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일반적 주장과 합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태안군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서도 수치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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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태안군의 재난피해자들이 맨손어민이나 숙박업, 요

식업 종사자들을 상당히 포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봉화군의 경우 재난피해자들이 고령층이 많고 소득 수준이 낮아서

인지 직업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사. 주택형태와 재난심리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지수가 약간 더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모든 지역

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태안군의 경우 오히려 응답자 대다수가 주

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주택 미소유자에 비해 불안지수가 더 

높았다. 봉화군의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와 재난심리와는 별 연관

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반적인 주택 소유 형태보다 오히려 가옥이 파손되었을 경우의 

적절한 거주 장소 확보여부가 재난심리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인다.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안정적인 주거장소를 확보하

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은 편이었다. 이렇게 재난 

복구과정에서의 거주 장소는 재난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난대응에서 임시 주거장소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

이고 또한 피해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정비할 때 기존 거주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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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총자산/총소득/총지출액/재난피해액과 재난심리

재난을 겪은 사람은 어느 정도 총자산과 총소득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66명 중 재난 전에 비하여 

빚이 8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한 사람, 빚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으로 증가한 사람, 빚이 0원에서 4천만원 미만으로 바뀐 사람

이 각각 7명, 7명, 18명이었다. 이와 함께 유자산수의 수가 줄고 부

채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빚이 많은 사람의 경우(빚 8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건충격지수

자가 376 33.84 21.23

전세 35 34.37 21.07

보증금있는월세 14 25.93 26.33

보증금없는월세 12 31.58 15.94

무상 31 25.65 16.54

기타 14 28.43 17.88

합계 482 32.90 20.96

우울지수

자가 376 16.49 10.24

전세 35 18.91 10.08

보증금있는월세 14 18.21 11.10

보증금없는월세 12 22.17 10.48

무상 31 16.35 8.60

기타 14 15.21 9.73

합계 482 16.81 10.16

불안지수

자가 376 16.05 14.05

전세 35 19.91 15.18

보증금있는월세 14 15.43 17.68

보증금없는월세 12 17.75 12.01

무상 31 13.71 11.75

기타 14 13.43 11.02

합계 482 16.13 13.98

표 3.7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주거형태에 따른 심리충격



- 47 -

천만원 이상) 재난충격이 좀 더 컸고 우울지수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총소득과 재난심리는 좀 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총소득이 상

당히 낮은 40만원 미만의 응답자들(2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

이상)이 평균에 비하여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재난 전에 비해 재난 후에 4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93명에서 22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160만원 이상 소

득자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다만 현 지출액과 재난심리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태안군의 경우 대체로 100만원 미만의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는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건충격지수

100만원 미만 277 31.67 20.15

100만~500만원 미만 79 40.71 24.64

500만~1000만원 미만 29 35.41 19.02

1000만원 이상 80 31.99 21.57

합계 465 33.49 21.36

우울지수

100만원 미만 277 15.95 10.09

100만~500만원 미만 79 19.95 10.84

500만~1000만원 미만 29 16.45 9.93

1000만원 이상 80 17.11 9.90

합계 465 16.86 10.25

불안지수

100만원 미만 277 15.25 14.06

100만~500만원 미만 79 20.10 14.69

500만~1000만원 미만 29 15.31 13.51

1000만원 이상 80 16.01 12.91

합계 465 16.21 14.02

표 3.8 기초조사 4개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른 심리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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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태안군의 피해

범위가 전방위적이고 장기적이라 이들의 피해액이 계속 증가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평가와 재난심리  

재난을 겪은 뒤 중간층과 중상층이 줄어드는 대신 중하층, 하층, 

최하층이라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

층의 경우 124명에서 153명으로, 최하층의 경우 73명에서 97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분은 응답자 전체의 10%가 넘었다. 즉, 재난

이후 하층과 최하층으로 전락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10%가 넘는다는 의미이다. 

최하층의 경우 오히려 사건충격지수나 불안지수 및 우울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잃을 것과 희망이 거의 없다고 보는 최하층

보다 하층이나 중하층에서 재난의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 피해가 

전방위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은 태안군의 경우 중하층, 하층뿐만 아니라 중간층 또한 

재난의 심리적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N 평균

사건충격지수

최상위 2 88.00

상층 7 45.57

중상층 26 32.88

표 3.9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주관적인 사회적 위치평가에 따른 

심리충격 [재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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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 113 32.97

중하층 146 35.68

하층 124 32.53

최하층 73 26.10

합계 491 33.04

우울지수

최상위 2 30.00

상층 7 18.14

중상층 26 14.81

중간층 113 16.60

중하층 146 17.67

하층 124 17.22

최하층 73 15.27

합계 491 16.86

불안지수

최상위 2 40.00

상층 7 17.57

중상층 26 12.88

중간층 113 15.46

중하층 146 16.83

하층 124 18.12

최하층 73 13.11

합계 491 16.18

구분 N 평균

사건충격지수

최상위 1 60.00

상층 2 41.50

중상층 17 35.41

중간층 86 31.02

중하층 133 34.53

하층 153 34.27

최하층 97 29.46

합계 489 32.94

우울지수 최상위 1 17.00

표 3.10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주관적인 사회적 위치평가에 따른 

심리충격 [재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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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재난으로 인한 질병/재난 후 병세 악화와 재난심리  

전반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서 각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난으로 질병을 갖게 된 경우 사건충격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지수와 우울지수도 약간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재난 후 병세가 더 나빠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구분 질병발생 유무 N 평균

사건충격지수

있다 149 43.28

없다 319 28.36

합계 468 33.11

우울지수

있다 149 19.89

없다 319 15.45

합계 468 16.87

표 3.11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재난 후 질병발생 유무에 따른 심리변화

상층 2 15.00

중상층 17 14.35

중간층 86 15.72

중하층 133 17.54

하층 153 17.24

최하층 97 16.65

합계 489 16.83

불안지수

최상위 1 24.00

상층 2 18.00

중상층 17 14.76

중간층 86 13.53

중하층 133 16.20

하층 153 18.27

최하층 97 15.11

합계 48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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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이전의 재난경험과 재난심리  
응답자가 겪은 재난은 가족친지의 죽음(30.5%), 자연재해(30.3%), 

전쟁(29.6%), 교통사고(13.7%), 생명위협 질병(12.1%), 일터가정사고

(5.9%), 화재폭발(5.6%), 유해물질 노출(3.1%), 신체적 폭행(3.1%), 타

인 상해(1.9%), 무기에 의한 공격(1.6%)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경험

불안지수

있다 149 21.91

없다 319 13.50

합계 468 16.18

구분 질병의 진행변화 N 평균

사건충격지수

더 나아짐 7 37.29

그대로 97 29.26

더 나빠짐 123 41.82

합계 227 36.31

우울지수

더 나아짐 7 14.14

그대로 97 14.81

더 나빠짐 123 19.68

합계 227 17.43

불안지수

더 나아짐 7 12.71

그대로 97 14.04

더 나빠짐 123 22.10

합계 227 18.37

지역적으로 볼 때 재난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봉화의 

경우 사건충격지수가, 상시적으로 태풍의 피해를 입는 제주도

의 경우는 우울과 불안 지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2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재난 후 질병의 진행변화에 따른 심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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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재난 중 가족친지의 죽음, 교통사고, 생명위협 질병 등은 개

인적으로 겪은 것이고 자연재해와 전쟁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겪

은 것이었다. 이번 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적 재난은 자연

재해와 전쟁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쟁 경험은 고령자들에게

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외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연재해를 이전에 겪어 본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건충격지수와 우울지수가 조금 낮았고 불안지수는 약간 더 

높았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재난을 인식하기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재해 이외에도 대체로 이전에 재난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

교적 사건충격지수와 불안지수가 좀 더 낮았다. 다만 전쟁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여러 이유(고령자, 오래전 일 등)로 인하여 최근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건충격 지수

있다 96 27.93 19.91

없다 221 35.43 20.30

합계 317 33.15 20.45

우울지수

있다 96 15.19 9.12

없다 221 16.58 10.39

합계 317 16.16 10.03

불안지수

있다 96 16.19 14.21

없다 221 15.94 13.74

합계 317 16.02 13.86

표 3.13 기초조사 4개 지역의 해당 재난 이전 재난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른 심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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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의 고연령을 

감안하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전쟁 경험 때문에 이번 재난

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령자들이기 때문

에 좀 더 큰 충격을 겪고 있다는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과거의 특출한 재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향후 구체적 개별 사례

를 좀 더 파악하여 구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난은 개인과 사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

은 재난이 지속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 감정적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 곤란현상은 여러 징후로 나타나게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보

이는 행동은 일시적이고 비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인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난 상황

에서 그러한 능력을 활성화하여 회복하는 능력을 보인다. 이는 보

통 재난 이후의 경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

우에 따라서는 재난사건이 오히려 개인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충격적인 재난사건의 경험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능

력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경

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배우기도 한다. 또는 재난을 함께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욱 가깝게 결속시키고, 개인

에게는 미래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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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리적 충격은 위기일 뿐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외상 후의 성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

복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뿐 아니라 예고되었던 재난인 경우에

도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크다. 그러한 현상에 대한 심리적 ․ 정서

적 긴장은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간접적으로 사건 현장을 보

았던 사람 및 피해자 가족과 친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

라 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긴장감을 고조

시키며, 또 다른 재난을 우려하고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발생

할 것을 염려하는 위기감이 증폭된다. 재난에 대한 반응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3.2.1 개인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난으로 인한 개인의 행동 반

응은 감정, 인지, 신체적인 반응과 대인관계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난의 심각성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징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재난 이후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이기도 한다. 큰일에 대처하는 자기의 능력에 만족감을 느끼

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자신에게 긍지를 가진다. 또

한 무사히 재난을 넘겼다는 안도감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을 직

면하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

3.2.2 가족

재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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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역

량이 더 많이 발휘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과거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위기가 발생하면 가족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결속을 다지고 

충격적 상황을 하나의 집단적 단위로 수용하거나 대처하려는 경

향이 생긴다. 재난 직후의 단계에 현장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때에 

가족은 식구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애썼고, 이웃과 친지, 심지어 

낯선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도 모든 힘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결과에 따라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직면할 수도 있다.

- 가족이 사망했거나 부상당하여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모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정서적 ․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또한 물질

적인 손실이 크고,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가족기능에 큰 변화

를 일으킨다. 특히, 대가족은 상처를 받기 쉽다. 연장자나 교육을 

받은 이들은 상처를 덜 입는다.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종류나 심각성에 따라 가족 

활동 및 안정감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부모와 보호자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진다. 아이의 재난 

극복 능력은 부모/보호자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과 아이를 지

지하는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재난의 충격은 부부 사이의 변화를 초래한다. 부부관계가 더욱 

탄탄하게 형성되거나, 정반대로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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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기도 한다. 재난의 혼란과 충격은 가족 구성원과 가족 단위

의 항상성 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3.2.3 지역사회와 주민

재난은 일시적으로는 개인들의 관계 형성 방법이나 정부의 역할

과 규칙 등의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사회 자원 및 사회조직의 변동

을 일으킨다. 이는 재난이 기존의 행정조직이나 기능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자원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지역 사회의 존재와 기능’이 위협을 받게 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는 이전의 개인 생활의 

방식 및 공동체 생활의 방식과, 세계를 보았던 자기의 인식의 틀에 

재난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통합시킴으로서 충격적인 사건을 새롭

게 편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마련되는 

새로운 구조는 재난의 피해를 완화시키고 감소시키려는 복잡하고 

다양한 노력과 생존자를 돕기 위한 여러 과정 등을 구상하고 정리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역설적이게도 재난을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러한 노

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는 재난 이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행정

구조 및 인간관계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

하게 느끼게 되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의 

특수상황에서 임시로 적용되는 사회적 절차는 ‘비인간적, 비효율

적,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재난 이후의 정리와 수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2차 재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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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난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직접적인 재난의 충격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외에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

역사회 및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매

우 중요하다.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는 협력과 조화로운 활동

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극복의 

과정이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고 더 많은 역량을 갖추게 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습성, 종교적 특징, 생활 방식 등은 여러 협

력요인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적절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은 

재난의 부정적 여파를 줄이고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나눌 수 있

는데, 각 유형별 안전의식 및 대응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재난피해

자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3.2.4 자연재난

자연재난이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대규모의 인명 손상을 초

래하는 사건을 지칭한다. 자연재난의 종류에는 태풍, 호우, 홍수, 

설해, 적조, 해일, 황사, 지진 등이 있다. 자연재해가 주는 특징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다른 재난이나 재해도 불가항

력적인 요소는 존재하지만 자연재난은 아직 인간이 조정하기 어렵

다는 데에 그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또한 자연재난이 발생

하면 그 피해도 다른 어떤 사고나 사건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연재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

체로 자연재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와 특정 시기에만 이에 대해 

임시적인 대비를 하는 편이어서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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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면

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과 정신적인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연재난은 인간이 조정하기 어려

운 불가항력적인 특성이 있어 그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

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자연재

난 피해자들은 어떤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고, 위기에 어떻게 반응

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가. 재난피해자의 안전의식 및 위기대응 형태

여러 연구에서 가장 극심한 재난을 겪은 사람들도 무능력하지만

은 않고 대부분 자기 기능을 찾아간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과

정에 다다르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처방법을 사용한다. 일

반적으로 재난 후에 가장 적합한 대처반응은 긍정적인 대처방법들

이 해당되는데,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개인적으로 참아내기 어려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다.

 -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다.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사회적 및 정서적 자원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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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만든다. 대응 유형에 따라 개개인이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

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여기서 사회적 지

원체계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 같은 대인관계를 포함한

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해 개인은 지지가 필요할 때, 이

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재난 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재난피해자들의 대응형태는 크게 긍정적

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은 재난 후에 긍정적인 대응 형태와 부정적 대응형태인데, 이번 

조사 대상자들도 삶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두 형태의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회

복된 주민들의 경우 긍정적인 대응을,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

우 부정적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응 형태에 대해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적

인 대처 기술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대처 기술을 사용

하도록 이끌어 재난 후에 가능한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심리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

은 다시 재난이 닥쳤을 경우 해당 주민들이 긍정적인 대응을 하게 

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긍정적인 대응 형태

- 주위가 분산된 것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

-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한다.

- 위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 지원 자원들을 적절하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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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정서적인 측면을 동시에 다룬다.

- 고통스러운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 고통을 인식 하지만 아픈 감정에 대한 집착은 피한다.

- 불확실한 전략에서 개입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킨다.

-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을 참아낸다.

- 환경적인 변화를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한다.

- 긴장을 낮추는 방법 중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

(예: 운동, 식습관, 시간관리, 이완 훈련 등)

2) 부정적인 대응 형태

- 과도한 부정, 철수, 위협, 회피를 한다.

- 비현실적인 공상을 하고, 현실검증능력이 떨어진다.

-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거나, 피해의식이 있다.

- 타인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과하게 의존적인 행동을 한다.

-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유능하게 다루는 기술이 없다.

- ‘무기력감-희망 없음-포기’의 정서적 패턴이 있다.

- 목적 없이 행동한다.

- 일과 휴식 사이에서 잘 조절하지 못하고 피곤해 한다.

- 약물에 의존하고 물질 남용을 한다.

(예: 알코올, 수면제의 사용증가 등)

- 지원체계를 통해 잘 지원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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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대응형태는 실제 재난피해자들이 많

이 보이고 있는 방법들이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재난피해

자들 중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한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그러하였다. 물난리가 발생한지 1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당시의 

힘들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외상의 충격으로 힘들

어 하고 있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재난피해자들이 보인 

재난대응형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이었고, 일부 긍정적인 것도 있었다.

이 지역 재난피해 주민들이 보인 공통적인 반응은 ‘무기력감-

희망 없음-포기’로서, 정서적 패턴이 있었으며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면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및 정보의 부

족이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 대상자 중 몇 명은 약물

에 의존하고 알코올을 남용하고 있었다. 심층 면담자 중 소수는 화

를 잘 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의식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리고 물난리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 철수, 회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정적인 대응 형태의 재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생활의 어려

움과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주민

들의 사례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2006년 7월 수해를 당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주

민들의 심층 면담 내용과 면담자의 의견 중 일부를 요약 ․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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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대 노부부

- 이 노부부는 그 당시 기억으로 현재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

었으며, 비가 오면 물난리 당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함. 물난리 이후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

고 있는 듯 보였음

- 노부부의 손자는 물난리 이후 지금까지도 그 때의 경험 때문

에 비만 오면 겁이 나서 학교에서 혼자 귀가하지 못하고 있

음. 이것은 재난피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문

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재난피해 심리지원 시 이

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면담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물난리로 인해 노부부와 그 손

자는 지금까지도 힘들어 하고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70대 할머니

- 할머니는 지금도 비가 오면 물난리 났던 그 때가 생각이 나

서 가슴이 쿵덕거린다고 하였음. 물난리 이후 모든 것에 관

심이 없어지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음

- 집 안에는 파리가 많이(15마리 이상) 날아다니고 있었는데도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아 하셨으며 음식 위에 파리가 앉아있

었는데도 관심 없어 했음

- 면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물난리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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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대 중반의 남성

- 물난리 이후 지금까지도 비가 오면 그 때의 경험 때문에 물

이 잘 흘러가고 있나 확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

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 이웃과 문제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이웃을 믿지 못하겠다는 부분에서 재난피해가 신체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재난피해 심리지원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70대 노부부

- 이 노부부는 물난리 이후로 비가 올 때 마다 걱정을 많이 하

였음. 특히 할아버지는 물난리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

이 심한 것으로 보였음.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심리적 서비스

가 제공되지 않은 채 보수 공사 및 보상금만 받았기 때문에 

비에 대한 공포감 또는 불안감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5) 60대 후반의 할머니

- 할머니는 물난리로 인한 보상금을 충분히 못 받았다고 하였

고, 신체적 증상을 호소했음. 또한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현저

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계셨음.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매우 낮아 보였음

- 이웃들과는 자주 왕래하며 대화를 나누지만, 요즘은 허리와 다리

가 아파서 이웃이 찾아오지 않는 한 쉽게 만날 수 없다고 호소함

- 심리적 ․ 신체적 증상을 현저하게 호소했기 때문에 집중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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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자연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자연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런 삶의 위협에 대해 긍정적

인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 예측하기가 힘

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

에서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압도 당해

있기 때문에 이웃의 문제를 살피지 못한다. 또한 재난피해자에 대

한 보상과 피해 지역의 복구에 있어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

고, 이는 주민 간 갈등을 더 깊게 만든다.

1) 마을주민 간 갈등

마을이 고립되면 외부의 지원이 무척 고맙다. 특히, 고립되었을 

때의 상태와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

때에 바로 개인 및 집단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자기의 고뿔이 다른 이의 무엇보다 크다고 느끼는 것처

럼 재난지역의 피해자는 자신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여

긴다. 각자의 경험과 외로움, 서러움 등을 함께 나눌 기회를 제공

해주는 것이 좋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웃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난이라는 큰 경험을 한 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의’

나 ‘예의’를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다가 올 분배와 복구과정에 

마을 주민 간 화합을 위해서도 디브리핑(debriefing)의 단계는 중요하다.

2) 분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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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이 일어나면 마을 등 공동체가 고립되고 외부와의 연락

이 두절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외부에서 공수되는 물품, 인력

지원이 자연재난피해자의 갈등의 요소가 된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운데 공동의 분배를 결정하고 배급하는 일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어느 집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들락거리

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집과 일터가 

사라진 피해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작은 것에 질투하고, 

잘못이 보이는 개인 또는 집단을 질타하기에 힘을 쏟아 붓게 되는

데 이 때 적정한 자제와 규칙을 선정할 인력이 필요하다.

3) 제안

(1) 자원봉사자 및 지원물품의 고른 분배규칙의 설정 및 분배인

력의 배치를 한다.

(2) 마을주민을 위한 집단 디브리핑(debriefing)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재난 후의 질서를 확립할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2.5 인적재난

인적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사고로 인한 대규모의 재난을 말한다. 인적재난은 도시화

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어촌보다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

고, 교통통행량이 많은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인적재난으로는 건축물화재사고, 가스

폭발사고, 유류누출사고, 전기사고, 광산붕괴사고, 문화재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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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환경오염, 조난사고, 건물, 교량 등의 시설물 붕괴사

고, 항공기사고, 열차사고, 지하철사고 등 수없이 많은 사고들이 끊

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도시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갑자기 발생하는 인적 재난

은 자연재난보다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더욱 크고, 일상적인 삶

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 이처럼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의 발

생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상응하게 정부의 재난관리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인위적인 재난의 경우 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해자의 경우 보상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적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이 피해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재난은 특히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감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

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사후 처방

이 미비한 실정이다.

가. 인적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다음은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를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대응형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1) 외부와의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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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고

통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연재난피해자는 

영웅담처럼 이야기 하거나 한탄과 같은 하소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고 술술 털어놓는 데 반해, 인적재난피해자는 재난 후 

대인관계를 피하고, 집 밖으로 나서지 않는 등(심한 경우에는 방에

서도 나서지 않음) 외부와의 접촉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2) 보상의 문제

인적재난 피해자의 스트레스 및 심적 갈등, 심리적 충격의 가장 

큰 원인은 해당 사고 보다 사고 후에 발생한다. 인적재난의 원인을 

따지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보상이

며 이 보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이다. 유가족과 부상자는 

보상으로 서로를 헐뜯고 싸우며 상처를 입히게 된다. 법률과 행정 

문제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이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담당하

게 되므로 재난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과 반응에 대비할 시간

적 여유가 없다. 보상금은 가족 간의 갈등과 피해자 간의 해체 등

을 양산한다. 대구지하철 생존자 중, 사고 5년이 지난 후 이혼가정 

및 가족 해체가 일어난 경우를 보았다. 유가족의 경우도 보상금의 

목적과 쓰임을 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3) 제안

피해 당사자들에게 보상, 소송 등의 문제를 직접 떠안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피해자를 위한 

방문활동이 필수적이다.

- 68 -

제 4 장 재난피해자 지원의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품의 모집절차·사용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재

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

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이며, 구호기관은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

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재해구호법」 제2조, 제3조).

구호의 종류는 ①임시주거시설의 제공, ②급식이나 식품ㆍ의류

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③의료서비스의 제공, ④감

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⑤위생지도, ⑥장사(葬事)의 지원, ⑦심리회

복의 지원이 있다(「재해구호법」 제4조). 구호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질적 지원 및 정신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

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ㆍ침구ㆍ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야 한다(「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 

10년의 지역별 재해발생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변화하는 재해의 

특성과 환경에 적응·대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예상이 곤란한 재해를 비롯하여, 국지성 호우, 폭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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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0년을 기

준으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확보 수량을 정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4.1 물적 지원: 구호물품 Kit

4.1.1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기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남·여 성별에 따른 응급구

호세트와 1세대 4명을 기준으로 한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세트, 

비상식량과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이 규정되어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1 응급구호세트(남자): 1명 기준

구 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규 격
200㎝×150㎝, 1.3kg

200㎝×150㎝, 0.7kg
일반용 100g 80㎝×40㎝ 미용티슈

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구 분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속내의 양 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규 격 반코팅
면폴리

혼방
1회용 면 면

우레탄, 방수

70㎝×200㎝
대, 중, 소

수 량 1켤레 1벌 1개 2벌 2켤레 1개 1족

구 분 베개 안대 귀마개 치약 물티슈 생수

규 격 PVC 38㎝×28㎝×10㎝ - - 130g 60매 1리터

수 량 1개 1개 1개 - - -

※ 의류(간소복, 속내의)는 크기에 따라 대(남 105)·중(남 100)·소(남 

95)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비율은 3:5: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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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응급구호세트(여자): 1명 기준

표 4.3 취사구호세트(1세대 4명 기준)

구 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규 격
200㎝×150㎝ 1.3kg

200㎝×150㎝ 0.7kg
일반용 100g 80㎝×40㎝ 미용티슈

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구 분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양 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규 격 반코팅
면폴리

혼방
면 면

우레탄, 방수

70㎝×200㎝
대, 중, 소

수 량 1켤레 1벌 2벌 2켤레 1개 1족

구 분 베개 안대 귀마개 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

규 격 PVC 38㎝×28㎝×10㎝ - - 130g 60매 1L
일반
중형

수 량 1개 1개 1개 - - - 1조

※ 의류(간소복, 속내의)는 크기에 따라 대(여 100)·중(여 95)·소(여 

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비율은 3:5:2로 한다.

구 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

세제

주방

세제
고무장갑

규 격 휴대용 4인용
스테인

리스스틸
230g 1kg 500g 고급형

수 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구 분 수세미
다용도

가방
쌀 부식류

부탄

가스
살균·표백제

규 격 부직포
PE

타포린
10kg

고추장, 간장, 

된장 및 김치 등
- -

수 량 2개 1개 1개 - 4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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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구호세트는 1명을 기준으로 모포 2매가 제공된다. 비상식량

은 그 밖의 부식 및 즉석식품이 포함된다.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으

로는 응급의약품(포비돈요오드, 퓨시드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연고, 과산화수소, 밴드, 붕대, 반창고, 거즈, 핀셋, 스프레이파스 및 

구급상자 등), 분유세트(분유 및 젖병), 기저귀, 모기약 등이 제공된다.

응급구호세트 중에서 치약·물티슈·생수·생리대, 취사구호세

트 중에서 쌀·부식류·부탄가스·살균·표백제, 비상식량 및 분유

세트 등 유통기간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으로 인하여 장기보관이 

어려운 개별구호물품은 미리 구매처를 확보하여 재해발생 즉시 조

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1.2 재해구호물자의 실측 및 분석

본 연구진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하는 구호물품세트를 확보하

여 이에 대한 실측을 진행하였다. 우선 구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물품세트와 동일한 것을 개봉하여 실측하였다. 전체 구호물품은 연

구진이 직접 착용 및 사용을 해 보았으며 행정학·심리학 전공자 

및 경찰학 전공 대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착용 및 사용하도록 하였

다. 이를 통해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응급구호세트(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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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응급구호세트 (남성)

연번 사진
지급품명 제원

(cm)
수량

품목 세부명

1

응급구호

세트

(남 / 소)

세트 

케이스

43*59.5

*32.5

플라스틱

1개

2 모포 모포

200*150

그레이

(극세사)1 

체크(폴리)1

2개

3 귀마개

케이스 1

(6*1.6)

귀마개 4

1set

(4ea)

4 칫솔

칫솔,

칫솔

케이스

19.5*4.5*2.8 1set

5 면도기
도로코 

면도기

3중날

13.5
1개

6 세면비누 4.8*0.5 1개

7 수건

80*40

살구색1,

연두색1

2개

8 화장지 미용티슈
20*15.5, 

70매
1set

9 베개 에어베개 38*28*10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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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호세트는 플라스틱 멀티박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

이스를 포함하여 17개의 물품으로 되어있다. 

10 장갑
반코팅

장갑
21.5*9.5 1켤레

11 체육복(小)

상의

호칭: 95

가슴단면: 

49.5

총장: 60

1벌

하의 총장: 96 1벌

12 런닝
남성용 

런닝

95(M)

면
2벌

13 팬티
남성용 

사각팬티

95

면
2벌

14 양말 단목양말 (폴리에스터) 2켤레

15 매트
접이식 

발포매트
200*70*1

1set

매트, 

가방

16 슬리퍼
26

(PVC)
1켤레

17 안대 수면안대 19.5*10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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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구호세트(여성)

여성의 응급구호세트도 남성과 동일하게 플라스틱 멀티박스 형

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이스를 포함하여 17개의 물품으로 되어있다. 

표 4.5 응급구호세트(여성)

연번 사진
지급품명 제원

(cm)
수량

품명 세부명

1

응급구호

세트

(여 / 중)

세트 케이스

43*59.5

*32.5

플라스틱

1개

2 모포 모포

200*150

그레이

(극세사)1 

체크 (폴리)1

2개

3 귀마개

케이스 1

(6*1.6)

귀마개 4

1set

(4ea)

4 칫솔
칫솔

칫솔케이스

19.5*4.5

*2.8
1set

5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3중날

13.5
1개

6 세면비누 4.8*0.5 1개

7 수건

80*40

살구색1, 

연두색1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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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장지 미용티슈
20*15.5, 

70매
1set

9 베개 에어베개 38*28*10 1개

10 장갑 반코팅장갑 20.5*9.5 1켤레

11 체육복(中)

상의

호칭: 95

가슴단면: 45

총장: 54.5

1벌

하의 총장: 91.5 1벌

12 런닝 여성용 런닝

95(L)

면

화이트 2

2벌

13 팬티
여성용 

삼각팬티

95

면

핑크1,

그레이1

2벌

14 양말 단목양말 폴리에스터 2켤레

15 매트
접이식 

발포매트
200*70*1

1set

매트, 

가방

16 슬리퍼
240

PVC
1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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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사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포함하여 내부 물품을 기준

으로 구분할 때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물품의 구성은 취사에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호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구호세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6 취사구호세트 

17 안대 수면안대 19.5*10 1개

연번 사진
지급품명 제원

(cm)
수량

품목 세부명

1
취사구호

세트 

케이스

50*35.5

*26.5
1

2 버너 캠프II
24*9*20

(1.58kg)
1

3 비누
재활용고형

세탁비누

9.4*6.3*3

(240g)
1

4 세탁세제 퍼팩트(애경)

10*15

*12.5

(1k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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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품에 대한 분석 및 체험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품세트의 크기가 너무 크다. 내부 구성물품을 고려할 

때, 현재의 크기보다 작은 케이스로 구성되어도 충분히 물품을 포

함하여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의 재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

에 현장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적재 및 전

달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크기는 복잡한 재난현장 및 

협소한 대피소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작은 사이즈로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케이스 재질 및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케이스

5 주방세제
참그린 

녹차뽀드득

9*5*19.5

(480ml, 

500g)

1

6 고무장갑 고무장갑(L) 37*22 1

7 수세미 양면 수세미 6.5*13*3 2

8

코펠

코펠세트 20.2*17 1set

9 용기(대) 20.2*12.8 1

10 용기(대)뚜껑 20.2*3.3 1

11 용기(중) 18.2*10.7 1

12 용기(중)뚜껑 18.2*3 1

13 용기(소) 16.1*9 1

14 용기(소)뚜껑 16.1*3 1

15 후라이팬 20.2*4.3 1

16 식기 4

17 국자 1

18 주걱 1

19 수저세트 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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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부 물품을 보호하는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플라

스틱 케이스는 구호 대상자들이 다른 물품을 보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 방수천과 내부 철재로 만들어진 보다 활용

도가 높은 멀티박스가 다양하게 있다. 전달 및 이송, 재난 피해자

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 멀티박스8) 

셋째, 디자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성물품은 비교적 생활

에 필요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육복, 

속옷, 슬리퍼 등은 물건의 색상과 디자인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물건을 참고 써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우울감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물품 체험자들의 

의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히려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착용하

고 있을 경우, 자기 존중감이 감소되고 현실을 비난하거나 심리적 

8) 자료: http://www.11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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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이 일어날 수 있다.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라도 재난 피해자들

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실용적인 제품으로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휴대용 버너

를 비롯하여 취사구호세트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예산

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다 휴대가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

는 제품으로 대체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난 피해 현장에

서 구호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보급 및 전달받고 휴대하기 편리하

며, 사용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호물품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0

년의 재해발생과 구호물자지원 실적,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구

호물자의 확보와 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뿐만 아니라 재해 경험자·피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호물품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청에서 100명이 1주일 이용의 기준으로 

재난구호물품과 배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해

가 발생된 계절을 고려하여 식료품과 의류가 차이를 나타낸다. 또

한 시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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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재난관리청 재난구호물품 배치 기준9)

9) 자료: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ommonly Used 
Sheltering Items & Services Listing”, 2013.

연번 품명 규격 수량

1 담요
모직: 30% 80*62cm

면 : 흰색 66*90cm
각각 200개 이상

2
재난대비 

간이용 침대

H :16"min w/mat.–19" 
max w/mat.
W : 30"min-36"max, L : 80"min
Unit Weight : 40 lbs max
Supports a minimum of 
350 lbs

Up to 100 each

3 식기구
Plastic Fork, Knigem 
Spoon & Napkin;
2-4 Persons Daily

2,100~2,800

weekly

4 음료

Includes Concentrated 
Drink Mix for Punch & 
Lemonade, Juice, Tea &
Instant Hot Chocolate

2,100~2,800

weekly

5 병에 든 생수 1인당 하루 3L
2,100 L

weekly

6

음료수용 

디스펜서, 

캠브로(절연식)

Model 500LCD-157 쉘터 당 5~10대

7 푸드케리어

Models 

100MPCHL-158;

UPCS180-401;

UPCS160-110

쉘터 당 40개

8
종이타올 

디스펜서

Cambro Model 

HWAPR-110
쉘터 당 1개

9

야전용 비상식

(Shelf Stable 

Meals)
1인당 2개 주당 1400개

10 식료품

그릇, 냉동과일 

및 단백질

단백질 가공식품

재해시 결정(TBD)

11
의류(여름용, 

겨울용)

겨울 : 스웨터 
여름 : 상의 & 바지 
성인 90 %, 어린이 10%
(다양한 크기)

재해시 결정(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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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미국 개인별 지급 구호물품10)

4.2 구호물품 Kit의 해외사례

우리나라는 자연․사회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은 해외 선진사례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연․사회적 재난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재난의 유형에 따라 이재민이 필요로 하는 구

호물품은 상이해야 한다. 현재 구호체계 하에서는 재난의 종류와 

10) 자료: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Longterm　
Investigation of Disaster Victims and Development of　 Life-friendly 
Relief Policy Technology”, 2017.

연번 품명 규격

1 향균 물티슈 여행용 15팩

2 향균비누 1oz 이하

3 개인용 빗(일자형) Plastic, 5"

4 탈취제, 무취제 1.5oz 이하

5 미용티슈(2겹) 여행용 15

6 머리빗

7 핸드, 바디로션 2oz이하

8 면도날, (커버 포함) 3개 1회용

9 샴푸 2oz이하

10 컨디셔너 2oz이하

11 쉐이빙크림 2.5oz이하

12 성인용 칫솔 부드러운모, 포장상태

13 치약 0.85oz이하

14 가글액 1.5oz 이하

15 수건 흰색, 면, 12*12

16 패치 손가방(비닐봉지) 플라스틱, 흰색, 1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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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동일 품목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kit(응급구호세트 및 취사

구호세트)를 지급하고 있다. 둘째, 앞선 문제의 연장선으로서 재난

의 특징에 따른 구호물품 제공기준이 비재하다. 각 재난별 특징을 

포착하고 이러한 특징에 기초하여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해외의 재난구호물품체계 

및 품목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대피소에 제공되는 물품과 구성품

을 고려할 목적으로 해외의 난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분석한다. 난

민을 위한 구호물품으로는 피난처와 의류, 식품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겠다. 셋째, 국내 재난과 재난피해자를 직접 대응

해야 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호물품 kit에 대한 의견

과 대피소 필요한 구조 등의 의견을 조사한다. 본 조사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구호체계 개선에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4.2.1 미국 사례

미국은 1950년 연방재해방지법(The Federal Disaster Act)이 제정

되어 연방차원의 재난예방체계를 갖추었으며, 1988년 스태포드 재

해구조와 긴급사태 구호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의 개정으로 현재 미국연방정부의 구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소방방재청, 2007; 국립재난연구원, 2014). 미

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에는 

15개의 긴급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ramework: ESF)을 명시하고, 

집단구호(Mass Care) 주무기관을 다음의 <표 4.9>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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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미국의 집단구호(mass care) 지원기관 업무11)

 

미국의 구호물품은 3일분의 비상식량 및 식수, 라디오, 구급약

품, 판쵸, 손전등 및 건전지, 방수성냥 2개, 50피트 나일론 줄, 다용

도 칼, 나일론 배낭이 기본 구성품으로 되어있으며, 재해지역 선포

시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25~75%의 구호기금을 지원받아 임시

거처, 보조금, 대출, 실업수당 등과 같은 금전적․심리적 서비스를 

재난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같은 품목은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

려하여 비축할 것으로 권고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100명 중 8명, 

어린이는 100명 중 25명인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수요를 고려하

11)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2)

기관 역할

농무부
Ÿ 애완동물 보호, 인력지원, 식료품 지원(현물 및 식권제공), 

구호물품 지급(가능시)

국방부
Ÿ 피난처 및 기간시설 응급복구 지원, 임시보호시설 건설지원, 

주택 및 임시주거시설 보수지원

보건복지부
Ÿ 전문복지서비스 지원(전문인력지원), 공중위생 및 의료지원, 

동물의료지원

국토안보부 Ÿ 재난관리 계획, 경감, 대응, 복구

주택도시
개발부

Ÿ 주거지원(이재민 임대주택 보증, 주거지원 상담 등)

내무부 Ÿ 구호물품 지원(가능시), 재정 및 장비 배분 및 지원

법무부 Ÿ 범죄(테러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

노동부
Ÿ 지원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지원, 

재해실험 지원

교통부 Ÿ 교통정보 제공 및 운송활동 지원

재무부

Ÿ 기업 자산소실에 대한 주세 및 담배세금 환불, 피해자에 

대한 세금우대, 공제 및 환급, 대출금 상환유예, 세금 미납에 따른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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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물품을 비축해야 한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자, 의료용 소모품 등을 고려하여 환자용 침대와 안전바를 갖출 화

장실, 목발, 물티슈, 흡수성 패드, 폐기물 봉투, 증류수 등도 함께 

비축할 것을 권장한다.

구호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배분과 구호물품의 비축기준을 살펴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구호체계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형화된 재해구호물품은 존재하지 않으

며 각 개인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구호물품의 사전구매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merica Red Cross, Peace of Mind USA, 

The Emergency Preparedness, Web Soft, Emergency Preparedness 

International 등의 기관에서 구호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확보되어있다. 다음의 <표 4.10>은 미국 적십자, 정부기관, 비

영리기관 등에서 판매하는 구호물품의 구성품(재난구호물품, 생존

키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4.10 미국 내 정부․민간단체의 판매용 구호물품

구분 항목 품목 내용

재난

구호

물품

일반

품목

① 음식과 물 Ÿ 최소 3일분의 음식과 물(1인당 1갤런)

② 건강용품

Ÿ 최소 3일분의 의약품

Ÿ 여분의 배터리, 지팡이, 보청기과 같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의료용품

③ 개인관리 항목
Ÿ 비누, 칫솔과 치약, 아기용 손수건, 콘택트 렌즈 

또는 안경, 물티슈와 쓰레기봉투 등 개인 위생도구

④ 안전용품
Ÿ 구급상자, 비상담요, 다목적도구(칼, 펜치, 

드라이버 등),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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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기기
Ÿ 플래쉬, 상황파악을 위한 라디오, 충전기와 

휴대전화, 여분의 배터리

⑥ 서류

Ÿ 보험카드등 및 예방접종 기록과 같은 중요한 

문서의 사본,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 가족의 

비상 연락처 정보가 들어있는 가족비상계획 서류

⑦ 기타
Ÿ 여분의 현금, 지도, 여분의 차 열쇠와 집 열쇠, 

여분의 옷 1벌, 비상용 담요, 종이와 펜

추가

품목

① 어린이
Ÿ 아기 젖병, 분유, 이유식, 기저귀

Ÿ 어린이를 위한 게임활동(예; 인형, 보드게임 등)

② 노인 Ÿ 틀니, 개인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③ 애완동물

Ÿ 사료: 고양이나 개는 일반적으로 3일 동안 1갤런의 

물이 필요

Ÿ 청소용품; 애완동물에 따라 작은 상자, 타월, 

비닐봉투 등

Ÿ 건강용품; 의약품 및 방수용기에 저장된 

의료기록, 애완동물용 응급처치키트

Ÿ 이동장치: 튼튼한 가죽끈, 캐리어 등(수송용)

생존

키트

가정

① 소모품
Ÿ 도끼, 삽, 드라이버, 망치, 견인을 위한 로프, 

테이프

② 보호용품

Ÿ 깨진 유리, 못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발, 

장갑, 촛불, 성냥, 텐트, 담요, 어린이를 위한 

오락용품, 필수의약품, 여분의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소화기, 음식과 물, 휴지 등

차량용

Ÿ 담요, 생수, 여벌의 옷, 소화기, 응급처치키트, 

비상신호장치, 손전등, 지도 및 손전등,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호루라기 등

사무실용

Ÿ 식품, 생수, 재킷, 배터리 및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응급처치키트, 안경, 호루라기 또는 그 외 

다른 신호장치

- 86 -

미국의 국토안보부에서는 Ready Campaign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개인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구호물자를 스스로 비축하도록 권

장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최소 3일 생존이 가능한 기본물품을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최소 두 종류의 구호물품 kit를 준비하여 가정에 하나를 비축하고, 

나머지 하나는 직장이나 차량 또는 기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 

두도록 제안한다. 다음 <표 4.11>는 Ready Campaign에서 제안하고 

있는 물품이다. 

표 4.11 Items of Ready Campaign12)

12)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2), FEMA홈페이지(http://fema.gov)

구분 품목

기본 

비상물품키트 

추천품목

Ÿ 식수용 및 개인위생용 물(하루 1인당 3갤런 3일치)

Ÿ 부패하지 않은 식품(최소 3일간 먹을 수 있는 분량)

Ÿ 배터리 또는 수동 발전식 라디오와 소리경보가 나오는 라디오, 손전등, 

비상용 키트

Ÿ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방진마스크, 피난용 플라스틱 시트 및 테이프, 

호루라기

Ÿ 개인위생용 물티슈, 쓰레기봉투

Ÿ 전기, 가스, 수도 차단을 위한 스패너

Ÿ 깡통 따개(비상키트에 캔음식이 있는 경우), 지역지도, 휴대폰 및 충전기

비상물품키트

추가품목

Ÿ 처방약 및 안경, 영아용 분유 및 기저귀, 애완동물용 사료 및 추가식수

Ÿ 휴대가능 및 방수 보관용기에 보관한 중요 가족문서(예: 보험증서, 

신분증 및 은행계좌기록), 현금 또는 여행자수표, 잔돈

Ÿ 응급조치안내서 또는 www.ready.gov에서 입수한 정보 같은 

응급시 참조자료

Ÿ 개인별 침낭 또는 보온담요(지역 날씨가 추운 경우 추가 침구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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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Ready Campaign은 국민들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필수물

품의 선정뿐 아니라 캠페인의 운영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2 일본 사례

일본의 도쿄도는 30년 이내 남간토에서 직하형 대규모지진이 발

생할 확률을 70%로 가정하고 있다. 도쿄만 북부에 수도직하지진 

M7.3 규모가 발생할 경우, 인적피해로 사망자 약 9,700명, 부상자 

약 147,600명, 귀가곤란자 517만 명이 발생하며, 건물피해로 약 30

만동이 흔들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진 외

에도 풍수해, 화산에 대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구모물품 비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진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도시의 방재노력만으로 대응이 어렵기 때

문에 인근 지자체와 식량․식수 및 생활필수품의 공급과 의료구호 

Ÿ 긴소매 셔츠, 긴바지 및 두터운 신발 포함 여벌 의복

(지역날씨가 추운 경우 추가 의복 고려)

Ÿ 가정용 염소 표백제 및 약 스포이트, 소화기, 방수용기에 보관한 성냥

Ÿ 여성용품 및 개인위생품, 간이식기류, 종이컵, 접시 및 

플라스틱용구, 페이퍼타월

Ÿ 종이 및 연필, 책, 게임, 퍼즐 또는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응급조치키트

Ÿ 라텍스 장갑 한 켤레 또는 기타 멸균 장갑, 지혈용 멸균 드레싱, 가위, 핀셋

Ÿ 항생제, 항생 물질이 포함된 물티슈, 화상용 연고, 접착성 반창고(다양한 크기) 

Ÿ 점안 용액제, 온도계(체온계)

Ÿ 인슐린, 심장병, 천식용 흡입기 등 매일 사용하는 약품, 포도당, 

혈압측정기 등 의료물품, 아스피린 또는 비아스피린계 진통계

Ÿ 지사제, 제산제, 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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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중심으로 상호협정을 맺고 있다(도쿄도 방재 가이드북, 2017). 

표 4.12 주요 구호물품 kit 항목 -도쿄도13)

13) 도쿄도 방재 가이드 북 (2017)

구분 일상용도 (상시구비) 재해용도

필수

Ÿ 물(음료용, 조리용) 2L 12병 

Ÿ 휴대용 곤로 1개, 가스봄베 2세트(6병)

Ÿ 상비약 2~3종 각 1박스

Ÿ 간이화장실(30회 

사용분), 전등2개

Ÿ 건전지 필요분, 충전식 

라디오 등 1개

식품

Ÿ 주식․무세미(가공쌀) 5kg, 인스턴트밥 6개, 

건면 1팩, 즉석면 3개

Ÿ 반찬․통조림(고등어 된장조림, 야채 등) 각 

6캔, 인스턴트 식품 9팩, 통조림 1캔

Ÿ 야채주스 9병, 음료(500ml) 6병 

Ÿ 치즈, 어묵 등 각 1팩, 과자류 3개

Ÿ 영양보조식품 3박스, 드링크분말 1봉지

Ÿ 조미료 각 1세트

생활

용품

Ÿ 대형 비닐봉투, 쓰레기봉투 1팩(30매)

Ÿ 비닐봉투 1개, 구급함 1개, 랩 1개 

Ÿ 티슈 1팩(5개), 화장지 1팩(12개), 

물티슈1팩(제균 100매입)

Ÿ 일회용 콘택트렌즈 1박스(1개월분)

Ÿ 일회용 난로 1봉지(10개), 토치 1개

Ÿ 휴대폰 예비 배터리 

3개(휴대전화 대수분)

Ÿ 라텍스 장갑, 

위생장갑 1박스

(조리용, 100매)

여성

용품
Ÿ 생리용품 2팩(30개*2)

유아

Ÿ 분유 2박스(스틱타입 10개*2)

Ÿ 이유식 일주일분(알레르기 처리)

Ÿ 엉덩이 닦이 물티슈 1팩

Ÿ 기저귀 1팩(7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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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구호물품 kit 항목 외에도 비상용 가방을 준비하도록 권

장하고 있으며, 가정용, 직장용, 직장용, 그 외 물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4.13 상황별‘비상용 가방’품목 -도쿄도14)

가정용 비상가방은 피난 시 당장 필요하게 되는 최소한의 물품

을 담은 가방이며, 배낭에 넣어 현관 근처나 침실, 차 안, 창고 등

에 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휴대용 비상가방의 품목은 외출 시 항

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필요한 품목을 넣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직장용 비상가방의 품목은 회사에서 묵을 경우나 자택까지 

14) 도쿄도 방재 가이드 북 (2017)

고령자

Ÿ 죽 등 부드러운 식품 일주일분 이상

Ÿ 상비약(처방약) 1세트

Ÿ 보청기용 배터리 6개, 틀니 세정제 1박스

구분 일상용도 (상시구비)

가정용

Ÿ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헬멧, 방재두건, 면장갑, 담요, 건전지, 양초, 물

Ÿ 식품(인스턴트 라면, 통조림 및 따개), 나이프, 젖병

Ÿ 의류, 현금, 구급함, 적금통장, 인감

휴대용
Ÿ 휴대용 라디오, 휴대전화용 충전기, 호루라기, 지도, 손전등, 칫솔, 동전, 물통

Ÿ 건전지, 간이화장실, 구급세트 및 담요

직장용
Ÿ 걷기 편한 신발, 헬멧, 비상식량, 손전등, 구급세트, 면장갑, 침낭, 간이화장실

Ÿ 우비, 물통

기타

(소중한 

물건)

Ÿ 가족사진, 면허증, 연금수첩, 적금통장, 건강보험증, 인감, 주식, 약수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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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가는 경우를 상정하고 품목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이로 된 증서나 증명서, 인감, 가족사진은 만일을 위해 지퍼가 

달린 비닐케이스에 넣어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도쿄도 방재 가이드북, 2017).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재난구호물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나라 모두 국가의 지원은 개인이 가져야 할 비상물품이 무엇인지

를 안내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지자체와 국가가 재난관련 홈페이지

에서 연령별, 상황별, 재난별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호물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각 재난에 따른 피해규모를 미리 산정하고 

그에 맞춘 구호물품 양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개인적으

로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재난발생 시 필요한 물품과 동선, 반

드시 챙겨야 할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kit와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2.3 기타 사례: 디자인적 측면

최근 재난재해 지역의 피해자를 위한 구호물품에도 디자인 개념

을 접목하려는 전 세계적인 시도가 이루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 및 지속가능 디자인(eco-friendly & 

sustainable design)이 재난피해지역의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의 피해

를 최소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정신적‧물리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호물품과 그에 관련된 디자인이 

사회적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자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전략 중 ‘안전디자

인(safety by design) 개념의 전 영역의 확산’이 주요 9항목 중 두 

번째 항목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인간적인 측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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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구호물품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난피해자를 위한 구호물품과 그에 관련된 물품의 디자인에 대

한 세계적 디자인의 흐름과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구호

물품 디자인에 구현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호물품으로서 의

류, 식품, 피난소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를 고려한 디자

인 사례를 분석한다. 

재난지역 피해자를 위한 디자인의 요소 중 무엇 보다 가장 중요

한 포인트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

적이며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친인간적 

디자인의 대표적 인물로, 미국의 건축가 벅민스터 풀러

(Buckminster Fuller)와 시게루 반(Shigeru Ban)을 들 수 있다. 벅 민

스터 풀러는 1970년대에 레바논 전쟁난민을 위해 구호천막을 고안

해냈다(그림 4.4 참조). 풀러의 구호천막은 돔(dome)형으로 소형‧경
량페트병으로 만들어 비, 바람, 눈에 견디기에 쉽도록 하였다. 이 

디자인은 이후, world shelter로 고안되어 난연성장비로 업데이트되

었으며 200평방피트 천막의 비용은 1,450달러이다. 창문, 통풍구, 

히터, 오프그리드 전원, 퇴비화장실/물저장/정화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4.2 Shelter by Buckminster Full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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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루 반의 종이로 만든 구호천막은 동일본 대지진(2011년) 당시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로 사용되었다(그림 4.3 참조). 반의 구호천막은 

종이가 방수와 방염에 강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임시쉼터에 종이칸막

이를 설치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도 공동

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료인 종이는 내구성이 뛰어

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긴급한 재난발생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매우 창의적인 건축재료가 되었다. 반은 재난대처를 위한 생태 

친화적 건축프로젝트를 연달아 담당하면서 국제 건축계의 오스카상

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받았다.

그림 4.3 Shelter by Shigeru Ban, Japan

다음은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중 의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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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의류

개념 디자이너 이미지

MINIM+AID kit

자가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라디오, 

우비, 램프, 물통, 

호루라기 등으로 

구성된 미니멀한 

원통형으로 

우산꽂이에 꽂아둘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Desingn 

Office 

Nendo,

Japan

자켓, 텐트, 침낭 

겸용으로 빠르게 

접고 펼 수 있으며 

방수기능과 작은 

곤충까지 막아줄 수 

있는 방충망을 

갖추었다. 봄, 여름, 

가을용 아웃도어 

제품이다.

Jakpa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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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중 식품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5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식품

Wearable Shelter

전쟁 혹은 

자연재난지역에서 

수천 km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난민을 위해 입고 

있는 의상을 텐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Harriet 

Harris,

UK

개념 디자이너 이미지

Heat Rescue

쌀, 생수, 주방, 

요리기구, 수건, 

장갑, 200인분의 

인스턴트식품과 키트 

하단의 이동형 난로 

및 조리기구까지 포함

Hikaru 

Imamur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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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중 쉼터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6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쉼터

개념 디자이너 이미지

Softwall

버려진 종이와 

자석을 재활용하여 

접이식 이동벽을 

모티브로 사용할 수 

있음 

Molo 

Design 

Inc., 

Canada

Life Sack

오염된 물이 15 

나노미터 필터를 

거쳐 물에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며 

투명가방에 햇빛이 

물을 추가 살균하는 

원리로 작동

Park 

Jungwook

Lee 

Myungho

Lee 

Deayul,

Korea

Solar Cooking 

System

오목렌즈 역할의 

반원형 조리기구에 

효율적으로 태양열을 

집적해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

Vajra 

Foundation,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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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Cocoon 

Travel Shelter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언제, 어디서든 

나무에 걸어 사용이 

가능함. 내부는 

발열섬유로 구성됨

Vagabondish, 

USA

Emergency Disaster 

Vehicle – 01 

물탱크와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어 물, 전기, 

인터넷 지원이 

가능한 컨테이너 

임시주거공간임 

Daiwa 

Lease 

Inc.,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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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중 의류, 식품, 쉼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7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기타

개념 디자이너 이미지

Life Box 

식량, 물, 침낭, 

의료품 등 

재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담은 

박스 

Adem 

Onalan, 

German

재난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호물품 

kit 박스 혹은 

포장용기를 자르고 

이어서 축구공으로 

만듦

Unplug 

Desig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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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호물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

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난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교

훈을 얻었다. 재난의 규모와 심각성은 날로 커져갈 것을 예상하는 

가운데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더욱 심각하게 고

민해야 할 시점이다.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재난의 피해자들에게 

가장 먼저 만나는 공공의 지원은 재난 구호물품 kit이다. 

앞서서 우리나라가 재난지역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구호물품 

kit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은 재난피

해자와 재난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Disaster Relief 

Toilet System

손쉬운 조립으로 

변기제작이 

가능하며, 텐트, 

바구니로 구성되어 

폐기물 또한 쉽게 

버릴 수 있음

Rahim 

Bhimani,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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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난피해자를 위한 구호물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해외 선진사례에서 살펴본 구호물품 kit는 국가 또는 

민간단체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구비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보았다. 공무원 및 전문가

들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물품과 개인이 구비해야 할 물품을 구분

하고 있는지, 구분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접 재난피해자를 대면하는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전문가들이므로 이들의 고충이나 피해자들이 주로 토로하

는 불만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더불어 재난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4.3.1 구호물품의 지원품목과 개인구비품목

전국의 지자체에서 재난 및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

무원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또 각 

구호물품 품목을 국가(또는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할지, 국민 개인

이 구비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었다. 미국 FEMA의 기준에 따라 

level 1, level 2, level 3으로 구분하여, 각 level에 속한 품목에 대

해서 각각 (1) 지원 또는 (2) 개인구비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지

원’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또는 민간단체가 재난피해자를 위

해 지원하는 방식이고, 개인구비는 국가의 지원이라기보다 개인이 

상비 또는 구매해 구비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 구호물품 LEVEL 1

Level 1에 속하는 물품 13개(물, 음식, 손전등, 라디오, 여분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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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약, 개인위생용품, 개인정보체크리스트, 휴대폰충전기, 가족긴급

연락처, 여분현금, 얇은 담요, 지역지도)들 중 무엇이 지원물품과 개

인구비물품에 속해야 하는지 질문하였고, 결과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1

그림 4.4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1

품목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합계(%)

지역지도 60.87 17.39 78.26

얇은 담요 91.30 8.70 100

여분 현금 13.04 73.91 86.95

가족 긴급연락처 8.70 78.26 86.96

휴대폰 충전기 34.78 39.13 73.91

개인정보체크리스트 21.74 52.17 73.91

개인위생용품 56.52 30.43 86.95

약 52.17 39.13 91.31

여분배터리 52.17 43.48 95.65

라디오 43.48 43.48 86.96

손전등 47.83 43.48 91.31

음식 95.65 0 95.65

물 100 0 100

평균(표준편차) 52.17(29.65) 36.12(24.81) 88.2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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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방재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재난피해자들에

게 국가 또는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할 품목으로 물(100%), 음식

(95.65%), 얇은 담요(91.30%) 순으로 꼽았고, 피해자 개인이 구비해

야 할 품목으로는 휴대폰충전기(78.26%), 여분 현금(73.91%)을 꼽았

다. 나머지 품목은 지원과 개인구비를 선택한 비율이 50%를 미치

지 못 했다.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지원물품이어야 한

다고 생각하든 이 둘의 생각을 합한 합계 비율은 응답자가 재난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비율로 볼 수 있다. 그 순서는 물(100%), 

얇은 담요(100%), 음식(96.65%), 여분배터리(95.65%), 손전등(91.31%), 

약(91.31%), 라디오(86.96%), 가족긴급연락처(86.96%), 개인위생용품

(86.95%), 여분 현금(86.95%), 지역지도(78.26%), 휴대폰충전기

(73.91%), 개인정보체크리스트(73.91%) 순이었다. <그림 4.6>은 그 

결과를 한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나. 구호물품 LEVEL 2

Level 2에 속하는 물품 6개(깡통따개, 자동차/집 여분열쇠, 라디

오(배터리-전원 전환이 가능한 라디오), 반려동물 용품, 보드게임

(어린이를 위한 물건), 유아용품)들 중 무엇이 지원물품과 개인구비

물품에 속해야 하는지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9>, <그림 4.7>과 같다. 

표 4.19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2

품목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합계(%)

깡통따개 26.09 47.83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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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2

Level 2 단계에서는,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국가 및 민간단체

의 지원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물품에 대한 비율이 

level 1에 비해 낮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유아용품

(69.5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전원 전환이 가능한 라디오

(52.14)였다. 나머지 물품은 국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이지 않았다(깡통따개 26.09%, 보드게임 21.74%, 반려동물 

용품 8.7%, 자동차/집 여분열쇠 4.35%).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개

인이 구비해야 한다고 여기는 물품도 자동차/집 여분열쇠(95.65%)

를 제외하면 level 1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았다. 열쇠 다음으로

는 반려동물 용품(60.87%)이었다. 그러나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필요

하다고(합계=지원+개인구비) 답을 한 비율을 6개 물품 모두 약 70% 

자동차/집 여분열쇠 4.35 91.30 95.65

라디오(배터리-전원 전환) 52.17 30.43 82.6

반려동물 용품 8.70 60.87 69.57

보드게임 21.74 47.83 69.57

유아용품 60.57 17.39 77.96

평균(표준편차) 30.43(25.5) 49.28(25.6) 79.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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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 순서는 자동차/집 여분열쇠

(95.65%), 라디오(82.6%), 유아용품(77.96%), 깡통따개(73.92%), 반려

동물 용품(69.57%), 보드게임(69.57%)이다. 

다. 구호물품 LEVEL 3

Level 3에 속하는 물품 10개(침낭, 가위, 박스테이프, 김장비닐, 

여분옷/슬리퍼/모자, 목장갑, 수건, 성냥, 마스크, 호루라기)들 중 무

엇이 지원물품과 개인구비물품에 속해야 하는지 질문하였고, 그 결

과는 <표 4.20>, <그림 4.8>과 같다. 

표 4.20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3

품목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합계(%)

침낭 65.22 8.7 73.92

가위 56.52 13.04 69.56

박스테이프 60.7 8.7 69.4

김장비닐 56.52 17.39 73.91

여분옷/슬리퍼/모자 34.78 43.48 78.26

목장갑 56.52 30.43 86.95

수건 65.52 30.43 95.95

성냥 56.52 21.74 78.26

마스크 69.57 17.39 86.96

호루라기 47.83 26.09 73.92

평균(표준편차) 56.96(9.93) 20.87(10.61) 77.8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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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3

Level 3 단계에서는,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국가 및 민간단체

의 지원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물품에 대한 비율이 

level 2에 비해 높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물품은 마스크

(69.57%)이었다. 50%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물품은 수건과 

침낭(65.22%), 박스테이프(60.87%), 성냥, 목장갑, 김장비닐(56.52%)

로 나타났다.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피해자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

고 여기는 물품은 level 3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물품에서 

50% 미만으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고(합계=지원+개인구비) 답을 한 비율을 6개 물품 모두 약 70% 이

상으로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 순서는 수건(95.95%), 마스크

(86.96%), 목장갑(86.95%), 성냥(78.26%), 여분옷/슬리퍼/모자(78.26%), 

침낭과 호루라기(73.92%), 김장비닐(73.91%), 가위와 박스테이프

(69.57%)이다. 

라. LEVEL에 따른 지원 및 개인구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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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vel 별 높은 비율로 답을 한 구호물품

각 level에서, 국가 및 민간단체 지원이든 개인구비든 60% 이상 

찬성을 표시한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1 지원 및 개인구비 물품으로 60% 이상 선택한 구호물품 

Level 1에서는 개인이 소지해야 할 것으로 개인의 연락처와 여

분의 배터리를 들었고, 물과 음식, 얇은 담요는 90% 이상, 지역의 

지도는 60% 가량이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

다. Level 2에서는 개인이 소지해야 할 것으로 집/자동차 여분열쇠

품목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합계(%)

level 1

물 100

음식 95.65

얇은 담요 91.3

지역지도 60.87

가족긴급연락처 78.26

휴대폰충전기 73.91

평균(표준편차) 86.96(17.75) 76.09(3.08) 83.33(14.91)

level 2

자동차/집 여분열쇠 91.3

유아용품 69.57

반려동물용품 60.87

평균(표준편차) 69.57(-) 76.09(21.52) 73.91(15.67)

level 3

마스크 69.57

침낭 65.22

수건 65.22

박스테이프 60.87

평균(표준편차) 65.22 -

평균(표준편차) 75.36(15.67) 76.09(12.55) 75.5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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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와 반려동물용품(60.87%)을 들었고, 유아용품은 국가 및 민

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Level 3에서는 마스크, 침

낭, 수건, 박스테이프를 국가 및 민간단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

였는데, 답을 한 비율이 60% 정도로 비슷하였다. 

그림 4.7 지원 및 개인구비 물품으로 60% 이상 선택한 구호물품

 

2) 각 Level 별 지원, 개인구비,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 

13개 물품, Level 2에는 6개 물품, Level 3에는 10개 물품으로 

총 29개 물품에 대한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여기는 구호물품에 

대한 개인구비 또는 지원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을 각 Level 별로 정

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가 level 별로 지원물품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Level 3(56.96%), Level 1(52.17%), Level 2(30.43%)의 순이었다. 

Level 3과 Level 1에는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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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물품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가 개인이 구비해야 할 

물품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Level 2(49.28%), Level 

1(36.12%), Level 3(20.87%) 순이었다. 지원물품을 선택한 비율의 순

서와는 반대로 Level 2에서 개인구비물품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응답자가 각 level 별로 재난현장에서 필수구호물품이

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Level 1(88.29%), Level 2(79.7%), 

level 3(77.83%)의 순이었다. 개인이 구비하든,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하든 모든 level의 물품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목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각 level 별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 

<그림 4.8>을 보면 그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파란색 그

래프는 지원물품을, 빨간색 그래프는 개인구비물품을 선택한 비율을 

보인 것으로 각 level 별로 지원물품과 개인구비물품을 선택한 비율

의 차이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필수물품을 선택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모든 레벨에서 80%이상으로 필수구비물품이라고 응

답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순서는 level 1, level 2, level 3 순이었다. 

level 지원물품(%)
m(sd)

개인구비물품(%)
m(sd)

필수물품(%)
m(sd)

level 1 52.17(29.65) 36.12(24.81) 88.29(8.77)

level 2 30.43(25.5) 49.28(25.6) 79.7(10.53)

level 3 56.96(9.93) 20.87(10.61 77.83(6.94)

평균(표준편차) 49.33(25.01) 33.58(23.03) 82.9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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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각 level 별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

다음 <표 4.23>은 모든 품목 29개에 대한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재난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

답한 품목은 물과 얇은 담요였고, 가장 낮은 비율로 필수물품이라

고 응답한 물품은 반려동물 용품, 박스테이프, 보드게임, 가위였다. 

90% 이상의 비율로 필수물품이라고 응답한 물건은 모두 level 1에 

속한 물품이었다. 이는 level 1에 속한 물품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품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3 각 물품에 대한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의 순서

순서 품목 Level 필수물품 (%)

1 물 1 100

2 얇은 담요 1 100

3 음식 1 95.65

4 여분 배터리 1 95.65

5 자동차/집 여분열쇠 2 95.65

6 손전등 1 91.3

7 약 1 91.3

8 라디오 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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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물품에 대한 지원물품 및 개인구비물품 선택 순위 

앞서 살펴본 것은 29개의 물품을 재난현장에서 얼마나 필수적으

로 여겨야 할 물품인지를 조사한 데에 대한 결과였다. 다음 <표 

4.24>는 29개의 물품에 대해서 얼마나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해

야 한다고 여기는지 응답한 비율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상위

에 속하는 총 3개의 물품인 물(100%)과 음식(95.65%), 얇은 담요

(91.3%)는 반드시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

나, 그 이후 4번째 물품부터는 약 20% 정도의 차이로 떨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4순위부터 17순위는 50~60% 비율을 유지하고, 18순

9 개인위생용품 1 87

10 가족긴급연락처 1 87

11 유아용품 2 87

12 마스크 3 87

13 수건 3 87

14 목장갑 3 87

15 여분 현금 1 87

16 라디오(배터리-전원 전환가능) 2 82.61

17 지역지도 1 78.26

18 성냥 3 78.26

19 여분옷/슬리퍼/모자 3 78.26

20 개인정보체크리스트 1 73.91

21 휴대폰충전기 1 73.91

22 깡통따개 2 73.91

23 호루라기 3 73.91

24 김장비닐 3 73.91

25 침낭 3 73.91

26 반려동물 용품 2 69.57

27 박스테이프 3 69.57

28 보드게임 2 69.57

29 가위 3 69.57

평균(표준편차) - 82.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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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후로는 선택비율이 더 떨어져 40%에서 20%까지 떨어졌다. 하

위 순위로 갈수록 개인이 갖추어야 할 구비물품으로 보인다. 

순서 품목 Level 지원물품 (%)

1 물 1 100

2 음식 1 95.65

3 얇은 담요 1 91.3

4 유아용품 2 69.57

5 마스크 3 69.57

6 수건 3 65.22

7 침낭 3 65.22

8 지역지도 1 60.87

9 박스테이프 3 60.87

10 개인위생용품 1 56.52

11 성냥 3 56.52

12 목장갑 3 56.52

13 김장비닐 3 56.52

14 가위 3 56.52

15 여분배터리 1 56.52

16 약 1 52.17

17 라디오(배터리-전원 전환가능) 2 52.17

18 손전등 1 47.83

19 호루라기 3 47.83

20 라디오 1 43.78

21 휴대폰 충전기 1 34.78

22 여분옷/슬리퍼/모자 3 34.78

23 깡통따개 2 26.08

24 개인정보체크리스트 1 21.74

25 보드게임 2 21.74

26 여분 현금 1 13.04

27 가족 긴급연락처 1 8.7

28 반려동물 용품 2 8.7

29 자동차/집 여분열쇠 2 4.35

평균(표준편차) - 49.33(25.01)

 표 4.24 각 물품에 대한 지원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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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4.25>는 29개의 물품에 대해서 얼마나 개인이 구비해

야 한다고 여기는지 응답한 비율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표 

4.24>에서 보인 양상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지원물품에서는 

하위 순위에 속했던 자동차/집 여분열쇠, 가족긴급연락처, 여분 현

금이 상위를 차지하고, 이전에 상위에 속했던 물, 음식은 최하위를 

차지하면서 0%의 답을 얻었다. 

최상위 순위에 오른 자동차/집 여분열쇠는 91.3%였고, 2순위와 3

순위는 70%대의 비율로 응답을 얻었다. 4순위이후부터는 응답의 

비율이 점차 떨어지는 관찰할 수 있다. 

표 4.25 각 물품에 대한 개인구비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의 순서

순서 품목 Level 개인구비 (%)

1 자동차/집 여분열쇠 2 91.3

2 가족긴급연락처 1 78.26

3 여분 현금 1 73.91

4 반려동물 용품 2 60.86

5 개인정보체크리스트 1 52.17

6 깡통따개 2 47.83

7 보드게임 2 47.83

8 여분배터리 1 43.48

9 손전등 1 43.48

10 라디오 1 43.48

11 여분옷/슬리퍼/모자 3 43.48

12 약 1 39.13

13 휴대폰충전기 1 39.13

14 개인위생용품 1 30.44

15 목장갑 3 30.44

16 라디오(배터리-전원 전환가능) 2 30.44

17 호루라기 3 26.09

18 수건 3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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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과 <표 4.25>을 종합해 볼 때, 총 29개의 구호물품 목

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

기는 평균 비율은 49.33%였고, 같은 물품목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고 여기는 비율은 33.58%였다. 이는 재난과 

방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담당자들이 보기

에도 각 물품들이 반드시 개인이 갖추어야 할지, 국가 및 민간단체

가 지원해야 할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기타 제안 구호물품 

29개 물품 이외에 대피소 등 재난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구호물품을 적어달라는 질문에 응답한 물품은 (1) 간식, (2) 취침용 

눈가리개, (3) 매트리스, (4) 명찰, (5) 샤워장, (5) 세면도구, (6) 속

옷, (7) 슬리퍼, (8) 신경안정제, (9) 신발, (10) 양말, (10) 옷, (11) 

책, (12) 텐트, (13) 휴지 등이었다. 이는 level 1~3에서 보인 물품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재난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

면서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 쉽

19 성냥 3 21.74

20 유아용품 2 17.39

21 마스크 3 17.39

22 지역지도 1 17.39

23 김장비닐 3 17.39

24 가위 3 13.04

25 얇은 담요 1 8.7

26 침낭 3 8.7

27 박스테이프 3 8.7

28 물 1 -

29 음식 1 -

평균(표준편차) - 33.5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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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잠들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눈가리개 필요하다고 여겼고, 쉽게 

벗고 신을 수 있는 슬리퍼, 서로의 이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명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 나타났다. 

4.3.2 대피소 내 구호물품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시, 대피소에서 필요한 구호

물품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내용은 대피소에 비치되어야 할 구

호물품과 대피소 안의 구조를 제안해달라고 질문하였다. 

가. 대피소 내에 필요한 구호물품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시, 대피소에 비치되어야 할 

구호물품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답은 아래 <그림 4.9>와 같다. 

우선시 되어야 할 품목으로 냉난방기(43%)를 들었다. 그 다음으로

는 TV 및 라디오 등 방송시설(40%)을 언급하였다. 재난은 주로 폭

염, 폭우, 태풍 등 여름이나 폭설, 한파 등 겨울,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 발생시 냉방과 난방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더불어 방송시설은 재난발생 후 경과와 이후의 피해자들 및 

활동가들의 행동안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다. 이후

로, 샤워시설, 정수기/제습기/공기청정기, (공중)전화기 등을 들었다. 

이 중 (공중)전화기는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거나 배터리 방전으

로 통화가 어려운 피해자를 배려하여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

화기가 비치되어야 함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숙소, 냉장고/

취사장, 놀이방, 도서, 물, 오폐수처리시설, 화장실 등을 들었다. 여

기서 눈에 띄는 물품은 도서와 놀이방으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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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에 피난을 왔지만 안도감은 잠시일 뿐 재난피해자들은 정해

진 시간동안 불안하면서도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은 응답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언급한 품목으로 보인

다. 그밖에 기타 품목으로 개인 전기시설, 게임기, 러브공간, 발전

기, 비상식량, 세탁실, 식량, 여벌옷, 응급약, 자기의 의견(필요한 

것, 궁금한 것)을 적을 수 있는 공간, 환풍시설을 들었다. 기타 품

목에서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게임기, 러브공간 

등을 들 수 있겠다. 

본 연구팀이 주목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필요한 것, 궁금한 것)

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다. 재난피해자들은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지만, 이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지난 상처

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이다. 해당 재난은 언제 끝나게 되는지, 앞으로 진행

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가족들이 날 찾으러 오게 되는지, 나의 

소식을 누가 알고 있는지(나의 소식을 전할 방법이 있는지), 두고 

온 가족(또는 만나고 싶은 가족)의 소식을 알 방법이 있는지 등 다

양한 내용을 궁금해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궁금함은 누군가 올바르

게 알려주지 않으면 금세 불안감으로 변하고, 그 불안감은 두려움

으로, 두려움은 화와 분노로 변하게 된다.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

은 재난피해자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을 해소해주어야 함을 알고 있는 것을 보인다. 

환풍시설, 발전기, 개인 전기시설 등은 대피소에서 필요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개인이 각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면서 

발전기, 개인 전기시설 등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환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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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역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갖추어야 할 시설이다. 

그림 4.9 대피소에 비치되어야 할 구호물품 제안 

나. 대피소 공간배치 

다음은 대피소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공간배치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답으로 <그림 4.1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재난 및 방재 담

당자들이 생각하는 대피소의 공간배치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덕목

은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보호로 보인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답변

으로 ‘자기만의 공간(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는)’, ‘프라이버시 

확보’,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개인용 텐트’, ‘공간구분 칸막이’, ‘성별로 분리’, ‘가족 

간 배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옆 공간 사용자와 문제가 안 

생기게 배치’라고 응답한 내용으로 묶었다. ‘모유수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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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탈의실’, ‘영유아 놀이방’, ‘영유아시설’, ‘영유아 공

간’, ‘노인 공간’, ‘여성휴게실’, ‘놀이방’ 등도 같은 맥락

에서 보이는 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4.10 대피소의 공간배치 의견

화장실 및 환풍시설을 고려한 배치 등이 현실적인 배치를 언급

한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대피소 공간배치에는 나이 대에 맞는 공

간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

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아동의 놀이공간만큼 중요한 공간은 노인공간이다. 노인이 되

면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속도가 일반 성인에 비해 느리고 행동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주변에 번거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하려고 하지만 실수가 잦

아지게 된다. 노인은 영유아만큼 심리적 상처에 취약하고 심리적 

취약성은 곧바로 운동이나 인지처리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일

반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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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우면서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복용하는 약과 습

관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그 일상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3.3 활동가의 태도

본 절은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에게 조사한 마지막 질문이다. 

대피소 및 재난현장에서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조사

하였다. 현장에서 재난피해자들을 접하면서 체득하게 된 경험을 공

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필수태도, 삼가야 

할 태도, 피해자가 주로 하는 말과 불평 등을 조사하였다. 

가. 필수 태도: 말투, 표정 및 행동

재난 및 방재 담당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이 태도는 ‘침착성’, ‘배려심’이다. 상처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녹아있기 마

련이다. 이 가운데 침착성이 빠진다면 배려가 지나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침착성과 배려심을 기본으로 한 활동가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1) 긍정적인 마인드, (2) 확신을 주는 말투와 

행동, (3) 차분한 표정, 말투, 행동, (4) 절제된 행동, (5) 친절한 설

명 등을 언급하였다. 

1) 긍정적인 마인드 

재난피해자들은 재난 때문에 재산, 심리적 상처, 물리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한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표정과 행동에서도 우

울감이 묻어나온다. 이들과 함께 지내며 시간을 보내려면 활동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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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동가의 긍정적인 마인드

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에는 개인적으로든 활동가 내부에

서든 기분이 나아지도록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2) 확신을 주는 말투와 행동 

재난피해자들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활동가들의 확신에 찬 말투는 크게 도움이 된다. 활동가들의 말에 

따라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된다. 물론 확신에 차려면 확실한 사실만

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3) 차분한 표정, 말투, 행동 

너무 들떠있거나 흥분된 활동가의 태도는 재난피해자들도 덩달

아 들뜨거나 흥분하게 만든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분노와 흥분이 

섞일 수 있는 재난현장에서는 활동가들의 태도는 차분해야 한다.  

4) 절제된 행동 

재난피해자들이 대피소에서 대하는 사람들은 같은 재난피해자들

이거나 활동가들이다. 활동가들의 행동은 재난피해자들의 눈에 자

주 띄게 된다.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재난피해자들은 활동가들의 

행동에 주목한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행동은 절제되어야 한다. 감정

이나 분노, 흥분하는 모습보다는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모습이 바람

직하다. 활동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임무 또는 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 

5) 친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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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은 ‘친절한 설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확실하고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진행방향, 

사고의 진전, 피해여부, 생사여부 등 재난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얼버무리거나 대충 대

답하는 것은 재난피해자들이 활동가, 더 나아가 기관 및 민간단체

에 대한 불신하게 만드는 일이다. 아직 정보를 전달받지 못 했다면 

모른다고 하는 편이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다. 

나. 삼갈 태도 

활동가들의 삼갈 태도로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은 (1) 고집, 권

위적인 행위, 강압적 통제적 태도, 억압적인 태도, (2) 지나친 위로, 

(3) 지나친 취재, (4) 욕설, (5) 짜증내는 태도, (6) 비신사적인 행위, 

(7) 웃는 태도, (8) 특정인과의 친밀, (9) 갈팡질팡한 태도, (10) 수다 

등 10가지를 언급했다. 

1) 억압적인 태도 

활동가들도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재난피해자를 돕는 일도 반복

적으로 하다보면 지치기 마련이다. 그럴 때쯤 피해자를 ‘수혜자’

로 여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강압적

이거나 통제를 하려는 태도가 묻어날 수 있다. 활동가가 가지게 되

는 고집, 그것이 설사 이미 정해진 규칙이고 그것을 활동가가 잘 

알고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설명을 하

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고집을 부리거나 억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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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고집’, ‘권위적인 태도’,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설명했다.

2) 지나친 위로 

틀에 박힌 위로와 너무 지나친 위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행동

은 미숙한 활동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실수이다. 활동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안됐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지만 

피해자들이 듣기 거북해하며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못 한 태도이다. 

3) 지나친 취재 

피해자의 사연과 거취문제 등에 너무 궁금해 하지 않아야 한다. 

재난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어 같은 질문을 반복

적으로 하게 된다. 재난피해자를 피로하게 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4) 욕설 

욕설은 언제 어디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말투이다. 활

동가의 개인적인 말투라면 더더욱 고쳐야 한다. 

5) 짜증내는 태도 

재난피해자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다. 활동가들의 짜증이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재난현장의 규칙, 다른 활동가로 인한 짜증이

더라도 피해자들은 자기에게 퍼붓는 짜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재난피해자들이 활동가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으므로 조심해서 행

동해야 한다. 

6) 비신사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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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행동이 이에 속한다. 가구별로 나누어주기로 한 

물품을 몇 가구를 빼고 배분했거나, 다 같이 공유하기로 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신사적인 행위이면서 신뢰를 잃는 행동

이다. 실수로 한 행동이라면 바로 수정해야 한다. 

7) 웃는 태도 

서글서글 웃는 태도는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웃는 태

도는 자칫 재난피해자들에게 비웃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

로 조심해야 한다. 

8) 특정인과의 친밀 

활동가 특정인이든, 이해관계자가 되었든 특정인과의 친밀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재난피해자 중 일부 또는 

개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

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 활

동가의 개인적인 친밀감이나 호감은 재난피해자들이 생각하기에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갈팡질팡하는 태도 

활동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에서 확신에 찬 태도와 말투가 

있었다면 갈팡질팡하는 태도는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재난피해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태도로 활동가의 말투

와 태도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의 으뜸이 활동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이다. 활동가가 모르고 있다면 ‘모른다’고 하면서 결정을 하

지 않는 것이 확신에 찬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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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10) 수다 

활동가는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말을 정리해야 한다. ‘수

다’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의미로, 누구와 수다를 떠는 것이든 말

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필요 없는 정보나 

개인적인 의견 등이 전달되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

면 수다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피해자의 말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이 보고한 재난피해자들의 말에는 피해자

들이 자주 언급하는 말과 자주하는 불평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두 가지는 <표 4.26>와 <표 4.27>과 같다. 다음은 재난현장에서 재

난피해자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과 불평이다. 

표 4.26 재난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주 하는 말

번호 피해자의 말

1 불편함

2 주위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달라고 함

3 망했다.

4 내가 죽어야지

5 이제 어떻게 사나

6 도와주세요.

7 빠른 복구

8 지원금 얼마 나오나

9 OO이가 피해입었으니 지원해주세요. 

10 우리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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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에 따르면, 재난현장에서 재난피해자들은 주로 자기 하

소연이나 도와달라는 의미의 말을 자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자기하소연과, 도움요청, 불안감해소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망했다’, ‘이제 어떻게 사나’, ‘내가 죽어야지’ 등의 말은 

자포자기 심정의 하소연의 말투이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기 보다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도와

주세요’, ‘우리도 봐주세요’, ‘oo이가 피해입었으니 지원해주

세요.’, ‘빠른 복구’, ‘지원금 얼마 나오나’는 도움을 요청하

는 말로 상대방이 필요한 발화이다.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주위 돌

아가는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하는 대화로 볼 수 있다. 

표 4.27 재난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주 하는 불평

재난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주하는 불평으로 재난 및 방재 담당자

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피해보상’이다. 

공무원, 기관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비슷한 호소와 

불평을 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불평으로는 ‘다 책임져라.’, 

‘큰 것도 아닌데 우리도 해주세요.’, ‘난 피해자이니 정부(지자

번호 피해자의 불평

1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피해보상

2 정부의 지원 부족

3 복구비용, 피해보상비용의 불만

4 정부의 잘못이다. 

5 이것은 인재이다.

6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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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다 책임져줘야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세요.’등이다. 

2순위로 꼽은 불평은 ‘정부의 지원부족’이다. 이와 같은 불평으

로 ‘지원이 적다.’, ‘왜 지원금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지원대상이 아닌가.’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순위로는 

‘복구비용’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피해보상비용과 피해복구비용

에 대한 불만내용이다. 4순위 이후로는 ‘정부의 잘못이다.’, ‘이

것은 인재이다.’, ‘욕설’ 등을 보고했다. 

재난피해자들의 불평은 모두 정부에 기대려는 마음과 그에 따른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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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심리지원의 실무 매뉴얼 작성 지침

5.1 매뉴얼 구성 및 운용

5.1.1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ʼ10.6.8 개정)과 「재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ʼ10.12.7)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받게 되는 정신 심리적 충격을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심리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유사

시 국민들의 조기 심리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재난심리지원 매뉴얼은 재난발생시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현상과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를 제공하여 불안을 완화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 

5.1.2 구성 및 운용

매뉴얼 구성에서 먼저 재난발생시 정부의 심리지원 활동과 협력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소개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난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

록 단계별 재난심리지원 매뉴얼을 구성하였는데,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수집단계,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 본격적인 현장지원 단

계, 지속지원과 연계 단계 및 평가의 5단계로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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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재난심리지원 체계도15)

15)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

<구호지원> <구호주관> <관계기관(부서)>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중앙

자원

봉사

센터

전국

재해

구호

협회

대한

적십

자사

전 국

자 율

방재단

연합회

구호
지원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협조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 기관
• 재해구호 상황관리
• 시 ․도 , 시 군 구 
  재 해 구 호 원
• 재난구호지원사업 운영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자원

봉사

센터

자율

방재단

⁄
민간

지원

단체

대한

적십

자사

시‧도
자율

방재단

연합회

구호
지원

시․도 지역구호센터
( 구호 담당부서 )

협조 재난 부서
보건정책
질병관리
식품안전처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지방경찰청
소방본부 등

• 재해구호 상황관리
•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
• 시군구 재해구호 지원
• 재해구호기금 운용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자 원

봉 사

센 터

대한

적십

자사

희망
나눔
봉사
센터

시군구

지역

자율

방재단

구호
지원

시군구 지역구호센터
( 구호 담당부서 ) 협조

재난 부서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 재해구호 상황관리
•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원
• 의료서비스의 제공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위생지도 및 장사(葬事)의 지원
• 심리회복의 지원

물류

유통

회사

임시

주택

제작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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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심리지원방법을 상세

하게 안내하였다. 즉, 첫 접촉과 신뢰감 형성, 요구도 조사, 방문

(Outreach), 상담과 교육방법 및 심리지원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에서 특히 취약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

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대상자별 반응 특성과 심리지원 지침을 소

개하였고, 교통사고와 화재 등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지침도 심리

지원 전문가들이 활동하는데 실무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5.1.3 우리나라 재난심리지원 체계

우리나라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다양한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이 시작되었고, 

2018년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의 15개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

터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5개 국립정신병원, 2개 재난트라우마센터,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구호활동,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 중이며 중앙재난심리회복지

원단이 총괄·조정한다. 

2010년 6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5항이 신

설되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

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0년 12월 7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2항이 신설되어 심

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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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정부 차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여부 판단(재난발생~72시간 이내)

1)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를 소집 

- 지원 시기, 대상 및 규모 결정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 범부처 합동 재난심리회복지원 계획 수립 및 통보

2) 시도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결정 통보 전 또는 중앙차원 지

원 불필요 결정시에는 중규모 재난 대처요령에 준하여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체제 가동

나. 재난심리회복 지원활동 전개(재난 발생 ~ 최대 60일)

1) 행정안전부

- 중앙심리회복지원협의회 운영, 총괄 상황관리

-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 규모에 따라 인근 인력풀 파견요청

- 국립정신건강센터 “위기심리지원단” 활용

2) 시도 담당부서

- 현장 상담소 설치 및 물품 지원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에 재난정보 및 활동 요령 보고

- 재난심리회복지원 상황실 운영

- 소요예산 판단 및 확보(재난 발생지역 기준 해당 시․도 재해구

호기금 또는 재난관리기금 우선 활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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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는 국고 추가 지원 별도 협의) 

3)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자원봉사자 신청 활동 접수 및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재난상황 정보 전달 및 현장센터 활동 합류 교육 실시

- 희망 활동과 지역을 고려하여 상담 활동 배분

- 2차 피해(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등) 예방활동 전개

- 이재민 대피생활이 장기화 될 경우 주기적인 “찾아가는 서비

스” 제공

-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피소 생활에 따른 전반적인 불편사

항 해소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한 육체적 건

강 유지 병행 지원

다. 상담활동 종료 및 사후 관리

1)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소집

- 중앙차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지속 및 종료 여부 결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사후 관리체계 운영 및 조정

- 활동성과 분석 및 평가, 언론 홍보, 사례집 발간

2) 시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 부서 협조, 기존 의료체계(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를 활용한 지속적인 지역

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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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성과 분석 및 자체 평가, 행정안전부로 최종 결과 보고

3)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시․도의 활동 종료 통보 이후 5일 이내 의뢰자 현황, 상담종료 

명단, 사후관리 명단, 예산집행 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

중앙재난심리회복

지원협의회

지역 대책본부장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심리교육(개인/집단)

심리적 응급처지(상담) 

및 예방교육

1차 선별검사(스크린)

2차 

고위험군 

선별검사,

추후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최종 의학적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치료

연계

심리회복 

외 

자원연계

(솔루션)

홍 

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상담학 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의학교수

정신

치료

기관

지자체,

대한

적십자사

지자

체

협조

그림 5.2 대규모 재난현장 심리회복지원 활동 체계16)

16)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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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재난심리지원 단계별 매뉴얼

1단계 : 정보수집단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시청 담당관과 협의

• 행정안전부 및 관계 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난발

생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 심리지원 개입시기와 방법, 범주 등을 협의한다.

2단계 :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및 대응 가능한 

심리지원팀 구성

• 재난의 규모, 심리지원 대상자 수 등의 기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 가

능한 심리지원팀을 구성한다.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물품 준비

• 지원일정, 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팀내 

역할을 분담한다. 이때 준비물품을 점검하고 필요시 구

입한다.

3단계 : 현장 지원 단계

심리적 충격 완화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집단예방 교육 실시

• 심리지원대상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편감을 해소시

키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사회적 적응

을 돕기 위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집단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이때, 자연스럽게 접근함으로써 재난경험자들의 당시 

경험과 심리적 불편감을 들어주고 신뢰감을 형성한다. 

개인상담 및 

고위험군 선별

• 집단예방 교육 및 개별 접근을 통하여 형성된 신뢰감

을 바탕으로 개인상담을 실시한다.

• 상담과 동시에 대상자의 심리충격 정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한다.

- 132 -

4단계 : 지속지원 및 연계 단계

고위험군 집중상담 및 

추후관리

• 고위험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중상담을 진행한다. 

• 사고발생 후 1개월, 3개월, 9개월 및 1년을 주기로 심리

적인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한다.

고위험군에 대한 

협력 기관 

지원요청 및 의뢰

• 위기상황이 종결되고 지속적인 상담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충격이 해소되지 않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여 

전문적인 정신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상담기록부 작성 및 보고

• 업무일지와 상담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결과를 

보고한다. 

• 심리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현장의 요구나 

불평을 취합하여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에 전달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즉각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도 담당한다.

5단계 : 심리지원활동 평가 

성과 평가 

• 계획단계의 목표를 근거로 심리지원의 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 평가를 토대로 추후 심리지원 활동에 반영 한다

그림 5.3 재난심리지원 단계별 매뉴얼

가. 정보수집단계

재난 사고 후 심리지원 대상자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

시 언론 매체나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

민들의 제보 등을 통하여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해야한

고위험군 현장 집중상담 및 

추후관리 계획 수립

• 고위험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집중상담을 진행 한다. 

• 현장 집중상담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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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 범위에 해당되는 시민으로서 심리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은 지원 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부서는 재난발생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

축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담당 부서와 개입시기와 방법, 범주 

등을 협의한다.

나.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

재난의 규모, 심리지원 대상자 수 등의 기초조사 결과를 고려하

여 지원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 가능한 심리 지원팀

을 구성한다. 또한 지원일정, 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

하고 팀 내에 역할을 분담한다. 이때 준비물품을 점검하고 필요시 구입한다.

다. 현장지원단계 

1) 첫 접촉과 신뢰감 형성

재난경험자와의 첫 접촉은 재난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전문가

가 피해 현장 또는 피난소에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주

고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첫 접촉이 늦어지면 피해자는 불안, 절망, 

혼란에 빠지기 쉬운데, 가급적이면 현지 관계자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비밀보장하기

혼란스러운 재난 현장에서도 최대한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보장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전에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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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알려주어 안심시키고, 면담 도중에 타인에게 노출된 경

우 장소를 이동하거나, 목소리를 낮추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피해자나 가족들과 나눈 이야기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다른 전문가(의료진, 행정지휘관 등)나 외부인(언론기관 종사

자 등)에게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담자 간에 협조를 위하

여 이야기를 나눌 경우에도 상호 비밀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2) 신체적 안전 확보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하여 쇼크 반응(창백, 맥박 이상, 어지러움, 

멍한 눈빛, 반응 저하 등)을 보일 경우 의료진에게 의뢰하여 즉각 

처치를 받게 한다.

(3) 정확한 정보 제공

이 시기에 일관성 있는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재난규모, 가

족안부, 향후 지원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도 정

확하게 제공한다. 피해자들의 불안을 진정시켜 고립감을 줄이고 유

언비어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소식지 형태의 

유인물을 배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핫라인 등 상담창구를 마련하

여 도움을 받도록 알려준다. 

(4) 추가적인 외상 경험이나 자극으로부터의 보호

주변에 재난사건과 관련된 냄새, 소리, 시각적 자극이 존재한다

면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호하는 것이 좋다. 

(5) 가족을 찾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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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찾지 못한 경우, 어느 병

원이나 보호소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가족을 만날 때까지 신뢰

할 수 있는 이웃이나 동료 혹은 구호요원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한다.

2) 요구도 조사(Need Assessment) 

재난경험자의 요구정도를 조사하고 불만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

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와 함께 성별, 나

이, 학력, 결혼여부 등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업, 경제상태, 피해액, 

건강상태, 신체적 손상 및 가족 등에 대한 자료 수집도 심리지원 

전략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서 사건충격척도, 우울증 척도, 불안척도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도 중요하다. 사망자, 기반시설 및 

물질적 파괴 정도, 부상자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재난 상황

을 파악한 후, 각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요구를 미리 파악한다. 

3) 방문(Outreach)

방문활동은 심리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해결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심리지원 활동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방문활동은 재난 경과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데, 조기에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과 중장기적으로 방문할 대

상을 선별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재산상의 손실이 큰 가족,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이웃,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은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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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야 할 대상이다. 

4) 상담 및 교육

심리지원대상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편감을 해소시키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피해주민을 대

상으로 집단 심리지원활동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생활현장

에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 지속지원 및 연계 단계

직접 상담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전문

가를 발굴하여 연계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중 하나이다. 

일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므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장기적으

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연계시켜주어야 한다.

5.2 대상자별 심리지원 지침

5.2.1 어린이

가. 필요성

어렸을 때의 부정적인 기억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초래하는데, 재난으로 인한 대혼란의 상황을 어린이가 직접 목

격하고 경험한 경우, 이후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

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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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의 재난 반응

어린이의 반응과 심리적 충격 정도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 재난

의 유형, 심각성, 노출 정도 및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부모의 반응이나 사건에 대한 

TV나 뉴스의 경쟁적인 보도로 인하여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의 어머니, 아버지, 및 형제자매가 재난에서 희생당한 경

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이는 어

린이에게 잊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이고 삶에서 가장 큰 위기이다.

어린이들은 재난의 충격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1) 우울, 불안, 행동 문제 

(2) 집중력, 수학 능력 및 인지 발달의 저하

(3) 일상생활 문제 : 수면장애, 식욕상실

(4) 공격적 행동, 틱, 분노 폭발, 위축

(5) 복통, 두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

(6) 재난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죄책감

(7) 대소변 가리기를 못함, 자면서 땀을 흘리기, 엄지손가락 

 빨기, 어둠에 대한 공포, 유아어 사용 등 퇴행 행동

다. 어린이에 대한 심리지원 원칙

어린이들은 부모나 친지 등 성인의 감정을 감지하여 동일화하고 

대처 방법을 모방하므로 어른들이 재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해 감

으로써 어린이들의 충격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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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솔직한 감정을 나누면서 어린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

해 침착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질문에 대

해서 솔직하게 답을 해주고 그 답이 의도했던 뜻을 이해했는지 확

인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 물어온다면 

이는 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세계가 붕괴되고 혼동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어린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상황을 사실에 따라 설명해 주고 

누구도, 특히 어린이가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 개개인의 관심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

린이에 따라 원하면 더 자주 안아 주고, 밤에는 불을 켜놓아 주고, 

혼자 자지 않도록 하며, 평소 좋아하던 인형이나 담요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형놀이, 이야기하기, 글쓰기, 그림그리기, 춤추

기, 음악 듣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그 외의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어린이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5.2.2 노인

가. 노인 재난심리지원의 중요성

노인은 재난발생상황에서 기동이 어렵고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

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며, 재난 

후 회복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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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재난현장에서도 노인은 사기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나. 노인의 재난 반응

1) 신체적 반응 

(1) 노인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복용하

던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다른 신체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2)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취약성이 증가되어, 일반적인 

건강문제(두통, 피로감, 관절통, 근육통)가 발생할 수 있다.

(3) 스트레스와 관련된 새로운 신체적 징후가 발생할 수 있다.

2) 정신적 반응 

(1) 혼란상황에서 심리적 우울을 내면화시키기도 한다.

(2) 집중력 저하 등 인지기능의 장애 및 판단력이 저하된다.

(3) 수면장애나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4) 재난이나 상실의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숨기려고 한다.

(5) 재난 후 복구과정에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다. 노인에 대한 심리지원

노인은 적절한 도움이 없는 경우, 재난 후 신체 기능이 급속히 

감소할 수 있다. 노인의 신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의 정도와 자립적 

활동 범위를 평가하여 스스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일상생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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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해준다.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각 장애자용 특정 대중매체를 이

용하고, 청각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 한다. 필요한 운송수단을 제공

한다. 특히 휠체어를 타는 노인이나 기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이

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맞춰 구조 기술과 이동방법을 지원한다. 

보험회사와의 면담이나 서류 작성 등을 돕고, 사기 행각으로부터 

보호한다.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로 관심을 표현하고, 정서적 지지 

및 특별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준

다.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결시켜준다.

5.3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지침

5.3.1 교통사고

 운전자라면 사소한 접촉 사고는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심각한 교통사고는 충격적인 경험이다. 교통사고는 심각

한 신체적인 후유증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

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운전 및 차에 대한 공포, 불면증, 우

울증, 불안, 신체화장애 및 해리장애 등을 유발한다. 

가. 교통사고로 인한 반응

신체손상으로 꼼짝도 할 수 없거나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 생존자가 받는 심리적 충격이 실로 말로 표현하

기 힘든 정도일 것이다. 아래는 교통사고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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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명하였다.

1) 마비, 해리 상태 

교통사고가 난 직후 정신이 멍해지고 마비되는 증상이나, 자신

이 있는 곳이나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자연적인 인체의 방어적 반응인데, 심한 외상적 충격으로부터 스스

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치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거나 극

단적인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2) 불안 및 공포 반응 

사고를 실감한 다음에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또 다시 사고를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한다. 차만 보

면 자신에게 달려드는 듯이 느껴지고, 또다시 사고가 날까 봐 차를 

타지도 못하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3) 사고의 재경험 

사고시나 그 후 중대한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 재차 사고가 일

어난 것같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 

4) 우울증 

동승했던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 등에 

따른 상실로 우울에 빠진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

적이고 염세적으로 되고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자

책하기도 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팔이나 다리 등이 절단되어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족, 의료진 등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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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고의 책임이 자신의 과실인 경우

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책망하고 고민에 빠진다.

5)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술은 불쾌한 기억이나 불안은 물론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일시적

이나마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고 후 음주량이 늘거

나 향정신성 약물에 탐닉하기도 한다. 

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교통사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생존자들의 약 9%가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기 증상으

로는 교통사고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거나, 사고 장면에 대한 악몽

을 자주 꾸며, 멍하니 있거나 반대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사

소한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등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

나. 교통사고 경험자에 대한 심리지원

대중 버스, 열차 비행기 등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여러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사고를 당한다. 따라서 같은 지역의 주

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승객인 경우에는 사고 직후 즉시 이산되기 쉽다. 따라

서 될 수 있는 한 조기에 심리적 개입을 해야 하며 빨리 현장에 

전문가 팀을 파견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환자의 신체적 

손상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고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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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환자를 응급실에 이송할 때에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도착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 

안심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주어 안심시킨다. 

가족에게 연락할 때도 급히 오다가 2차적인 사고를 일으키지 않

도록 천천히 오도록 주의시킨다. 환자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경우 이를 허락한다.

5.3.2 화재

가. 화재로 인한 심리적 반응

화재는 자연재해와 달리 인위적인 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피해자는 원한 감정이 강하게 남기도 한다. 특히 건물 

화재의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으므로 가족이나 유족

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생존자인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쳐 재활이 요구되는 심각한 후유

증을 남기고, 불에 탄 시체가 흩어져 화재 현장이 극도로 비참한 

경우 구조요원들의 스트레스도 매우 높다. 그리하여 화재 사건의 

특성은 공포심, 절망감, 심한 손상, 혹은 극심한 상해나 죽음에 대

한 위기감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화상은 거의 모든 경우에 흉터가 남아 노출되기 때문에 

성형 외과적 치료나 재활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물론 흉터가 남

아, 심리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

에 대한 보험 가입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개

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산상의 손실 이외에 육체적,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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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도 감당이 어렵다.

나.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화재 피해자에게 그들의 증상이 정상적인 것이고, 특히 충격적인 

사건 경험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로 피해자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반응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

도록 격려한다. 피해자의 감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격렬하고 고

통스러운 반응은 화재사건 경험 후 흔한 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한

다. 피해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도움을 주도록 한다. 화재를 당한 

사람들은 삶의 기반의 소실로 의식주의 해결 등 구체적인 욕구에

만 전념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피해 이전의 일상생활 패턴을 적극

적으로 유지하거나 적응하도록 돕는다.

5.4 재난심리지원 회복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5.4.1 관계 부처와 기관의 다양화로 일관성 있는 지휘 체계 

확보의 어려움 

재난사고 발생시 심리지원 관계 부처는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

복지원센터),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부(학생정신건강증

진센터),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법무부(범죄피해자를 위한 

스마일센터)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트라우마센터, 광주트라우마

센터, 안산온마음센터 등 트라우마 전문 센터도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발생시 여러 관계 부처가 협업하는 모델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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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분산된 조직 운영으로 다수의 기관이 유사한 심리지원 업

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을 사기도하였고, 각 

부처 산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 어려워 갈등이 유

발되었음이 지적되었다.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 중심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휘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5.4.2 재난심리지원 제공자의 전문성에 대한 상호 이해 및 

합의 부재에 따른 협업의 어려움

재난발생시 공공부문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준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고, 재난

정보 공유체계와 인적자원 교류가 부족하여 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영역

은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으로서 재난심리 

유관기관 및 여러 직역들이 평소 교류 부족으로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고 학문적 배경과 견해의 차이로 협업

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재난현장에서는 상이한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써 관계 형성이 더욱 어려워 정부 

부처, 지자체 및 민간 기관들이 평상시에 정보교류와 관계형성 등 

협력적인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각 영역의 전문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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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심리지

원 협업모델을 발전시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각 조직과 직능

의 역할과 기능을 수립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5.4.3 재난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재난발생시 시설피해 복구지원과 이재민 긴급구호 차원을 넘어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상처까지 치유하기 위한 재난심리지원은 매

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난피해자는 혼란스러운 재난현장에서 인

지 정신기능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어 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6년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재난발생시 물질

적, 경제적 보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서 

대구 중구청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심리지원까지 포함한 포괄

적 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향후에도 재난발생시 시설피해 및 신체

적 구호와 통합하여 재난피해자 중심의 one–stop 통합적 심리지원

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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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재해구호 협회가 지향하는 재난 이후 희망의 공

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의 중요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

었다. 재난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재난의 

경험을 자기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외상후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피해자와 피해 지역 공동체가 재난 

이전의 일상적 삶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재난 피해자들을 도움을 받아야 할 피

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

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의 주체로 보고, 회복력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지원 연구의 주요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다.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니즈와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

과 같이 시사점을 요약하였다.

첫째, 재난 피해자들의 재난이후 심리적 충격은 경제적 측면에

서 피해의 복구가 어려울 때 불안과 우울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난이후 재난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임시주거, 구호물자, 경제적 

보상 등 지원과 복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연재난 이후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며 외부의 지

원에 대해 촉각을 세우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봉사자와 활동과 구호물자의 지원 등이 고른 분배의 규칙의 설정

과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피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디

브리핑(debriefing)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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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적재난 이후 재난 피해자들을 외부와 고립되고, 피해자

들의 보상 문제로 심리적 갈등과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인적 재난의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고립되지 

않도록 방문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 소송 

등의 문제에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항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구호물품 구성을 살펴보면 세트물품

의 크기, 재질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원활한 구호물품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해서 재해의 특성, 피해자, 경험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물품의 신속한 전달과 구호물품의 

사용함에 있어서 휴대가 편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재해구호물품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구호물품의 

구성은 비교적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물품의 

색상과 디자인은 재난 피해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우울감을 증가시켜 심리적 퇴행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

다.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해구호물

품의 디자인의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구호활동가들의 국내외의 심리지원의 매뉴얼을 분석하여 

재난 피해자의 대상자별, 재난유형별 심리지원 매뉴얼의 작성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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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난 피해자들의 대상을 구분하여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며 각 대상들의 재난이후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난 반응에 

고려하여 적절한 심리적 지원과 원활한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경우 특히 솔직한 감정을 나누며 심리

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침착해야 하며, 노인의 경우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심의 표현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고, 복지서비스의 연결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함을 매뉴얼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재난의 유형별로 생존자 및 피해자들은 다양한 심리적 

충격과 재난 반응이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리적 회복을 위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 신체적 후유증 

외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므로 조기의 심리적 개입이 중요

함을 제시하였다. 화재의 생존자의 경우 장시간 재활을 요하는 후

유증을 남기며, 재산상 손실 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동반한다. 

감정적인 반응과 고통스러운 반응을 확인하고 이해하여 피해 이전

의 일상 패턴을 유지 또는 적응하도록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재난심리지원 회복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심리지원의 일관성 있는 지휘체계를 확보하여야 한

다. 재난사고 발생시 심리지원 관계 부처의 다양화로 재난발생시 

각 부처 산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현 체계에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휘체계의 확보로 원활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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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심리지원 제공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야 한다. 재난현장에서 상이한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어 정보공유체계와 인적자원의 교류가 부족

하여 협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

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업모델을 발전시켜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수립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재난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들은 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며, 물질적 지원과 경제적 보상위주로 피해자들을 지원

하고 있다.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 발생시 통합적 지원을 위한 one–stop 통합적 

심리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자, 구호활동가, 전문가들의 조사 및 해

외사례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들의 유형과 요구에 따른 지원, 피해

자 지원에 있어 심리적 안정의 도모를 위한 개선, 심리지원 매뉴얼

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심리적 지원은 구호활동에 있어서 피해

자들의 재난 경험 이후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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